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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

들은 비용-편익의 기준에 따라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합리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동성 제약에 처

한 개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 등의 여러 방식을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

고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인적자본 투자의 시장메커니즘을 확대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의 급격한 등록

금 상승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는 2010년에「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또는「학자금 안심 대

출」이란 이름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존 제도와는 다르게 특정 시점에 채무자가 상환

해야 하는 금액이 채무자의 소득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런 특성은 상환기간과 관련된 위험마저도 공공부문이 부담하게 하

므로,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기존 제도에서 진일보하였다는 긍정

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의 전환이 바

람직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서는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새로이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

출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

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사점

을 얻고자 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모수 설정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상환실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사례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

금 대출제도를 평가하고, 차후 운영과정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쟁

점들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

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주요한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원의 전병힐 박사와 한양대학교의 이영 교수가 본 보고서의 집필

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자들은 연구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

지 않았던 본원의 연구위원들에게 고마움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

의 토론과정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었던 참여자들과 보고서 심사 과정

에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해준 익명의 평가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의 여러 단계에서 도움을 준 김정현 주임연구

원과 편집 및 정리를 도와 준 장정순 주임연구행정원에게 감사를 표하

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조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학자금 융자제도는 능력은 있으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고등교육

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해 왔으나, 인적자본 투자의 시장메커니즘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충분

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

고자, 최근 정부는 상환액이 대출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하는 조건하에 한국장학재단이 9조원의 재단채를 발행하

여 초기년도 소요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제한된 재원이란 제약조건 아래서 취업 후 상

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 및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상환

액 결정방식, 대출주체, 융자대상, 융자대상 선별방식 등을 비교하여,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했다. 

제Ⅲ장의 해외사례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제Ⅳ장에서는 도입과정

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

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제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출대상자 제한과 관련된 쟁점으로 부각된 연령 제한에 대해

서는 고령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상

환의무 면제 연령 및 장기 미상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

지는 연령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험 부담에 대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감안할 때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방식을 따르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상환종료 연령에 대해서

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상환개시 시점에 연동하는 방식이 최적

의 대안으로 판단된다. 상환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상환개시 소득

은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기보다는 매년도 최저생계비에 연동되어 자

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상환율 구조는 

주어진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평균 상환기간이 약 10~12년을 만족하

여야 할 것이다. 비례적 상환구조와 누진적 상환구조의 선택과 관련해

서는 제Ⅵ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비교 대상으

로 선정된 두 구조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다. 

적정 상환율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방식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다만, 누진적 구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제도가 너무 복잡하

지 않도록 상환율 구조를 2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운영

비용 감소란 측면에서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3%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와 관

련하여 최적의 대안은 현재의 교육비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에 대해서

만 대출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소득공제의 근

본 취지는 물론 형평성 및 조세수입 증대란 관점에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를 이용하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제외하는 대신 차후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자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학자금 상환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제Ⅴ장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별로 

연령별 소득에 대한 확률과정을 추정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추정된 확

률과정에 기초하여 남녀별로 가상적인 소득흐름을 생성하여, 주어진 

상환모수에 따른 상환실적을 계산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두 가

지의 상환모수는 현재 상환구조하에서의 모수와 도입과정에서 대안으

로 고려되었던 또 다른 모수, 2가지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00만원 대출 시 남성 집단의 상환 미완료자 비율은 대안 1에서 

14.2%, 대안 2에서 12.0%로 나타났다. 대출규모 대비 미상환액 비율을 

살펴보면 대안 1과 대안 2에서 각각 6.2%와 4.9% 수준이었다. 4,000만

원 대출을 가정한 경우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비율은 대안 1과 대안 

2에서 18.9%와 16.0%로 약 4%p 이상 상승하였다. 대출금 대비 미상

환액의 비율 역시 4,000만원 대출 시에는 8.4%와 6.8%로 이전과 비교

하여 높은 수치가 얻어졌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

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대출규모 간, 대안 간 비교결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의 소득구조 아래서는 비례

적 상환구조가 누진적 상환구조에 비해 다소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사전적으로 상환액이 소득에 비례하

여 결정되는 구조에 비해 누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초기 대출금 회

수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시뮬레이

션 결과는 이와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째, 현재 소득흐름 아래서 남성의 상환실적에 비해 여성의 상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며, 여성의 상환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률과 임금 수

준 두 가지 모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전체적인 상환실적을 개



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가족 내 상환방식이 비교적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순히 상환종료 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은 상환실

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

는 제약적인 가정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

인 상황 아래서의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주요 쟁점들 외에도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되

는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상자 확대 여부, 상환율 제고 방안 모

색, 부부공동상환제 적용에 따른 부차적 사항의 처리, 구조조정을 포함

한 대학의 책무 제고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

속 연구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 제도가 장차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정 부담 문제를 야

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사업대상자를 제한하여 보수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 운영과정을 통해 

얻어진 여러 자료들에 기초하여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

들, 예를 들면 상환율 모수 설정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방향을 모

색하고, 사업 확대 시에 요구되는 소요 재원 추정 및 확보 방안을 마련

한 후에 점차 사업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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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은 비용-편익의 기준에 따라 대학 진학․

등록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학교육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편익이 대학 진학에 요구되는 비용보다 크면 대학교육을 

추가로 이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최근 관측되는 높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교

육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에 관련된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학 학자금의 유동성 제약은 대학 등

록금 수준을 넘어서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 다시 말해 상대적으

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대학 진학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곤란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육 비용이 교육 대상

자의 부모에 의해 부담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개인에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최근의 급격한 

대학 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학자금의 유동성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의 방식을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왔다. 현행 제도하

에서 무상보조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

은 학생은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1), 약 5~6년의 기간에 걸쳐 대

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가 학자금의 유동성 제약을 일부 

해결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유동성 제약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여러 문제점이 

1) 통상적으로 졸업 이후 대출금 상환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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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 졸업 후 일률적으로 상환의

무가 개시됨에 따라 졸업 직후 발생되는 상환부담이 또 다른 시점에서

의 유동성 제약을 야기하여,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2).  

졸업 직후의 소득과 무관하게 상환부담이 설정되는 방식은 대학교

육을 이수한 후 실현되는 소득의 변동 폭이 큰 현실 아래서 채무 불이

행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기존 대출제도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부담이 소

득에 연동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최근 발표되었다.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또는「학자금 안심 대

출」이란 이름으로 미래소득연동 학자금 융자제도(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ICL은 특정 시점에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대

신, 채무자의 소득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방식을 따른다. 보다 구체적으

로, 상환액은 소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시점별로 대출상환액을 감안한 후의 개인 소득은 이전과 

비교하여 평탄해지게 된다. 또한, ICL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개인이 졸업 후 취업곤란 혹은 이직 등에 의한 일시적인 저소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결

과적으로 상환시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을 정부나 대출기관이 부담하게끔 한다. 실제 이러한 측면이 ICL 제도

가 다른 유사한 학자금 융자와 구분되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학

자금 융자제도 역시 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시점을 교육 서비스

가 제공되는 당시로부터 교육에서 얻는 수익이 실현되는 순간으로 조

정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회의 평등성을 제고한다

는 점에서는 ICL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ICL 제도가 갖

2) 학자금 상환 불이행자는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726명, 2009년 13,804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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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적 요소는 기존 학자금 대출과는 달리 상환기간과 연관된 위험

까지도 공공부문이 부담하여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후생

을 극대화시킨다는 사실에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ICL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여럿 존재한다. 우리의 여건에 따라 ICL 

제도의 도입방안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표 I-1>로부터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OECD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공 학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ICL 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으로 한정하더라도, 이

들 국가는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난다. 예컨대, ICL 제도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상환액 결

정방식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Bar, 2007). 

우선 네덜란드는 매월 고정된 액수를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소

득자에 대해서는 상환액 일부를 조정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헝가리

와 스웨덴은 전년도 세무보고에 근거하여 산정된 액수로 상환하게끔 

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각국의 ICL 제도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차별성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안하지 않고, 이미 ICL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

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가 갖는 사회경제적 배

경의 차이로 인하여 커다란 초기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

다. 따라서 주요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여건에 적합하도록 

ICL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직결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ICL 제도의 도입여건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식별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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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우리 여건상의 

특이점은 정부의 역할이다. ICL을 운용중인 대다수 국가에서 대출 주

체는 정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5년 2학기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정부보증 학자금 지원제도에 따라 대출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금융

기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출 주체는 금융기관이나 ICL의 운용

주체는 정부라는 현실 아래서 ICL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아주 단순한 해결책은 정부가 융자 이용자로부터는 

ICL 방식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고 금융기관에는 현재의 대출조건

으로 정부가 상환해주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을 따르는 경우 차액

을 정부가, 예컨대 국가장학기금을 통해 책임지게 됨에 따라 정부가 

상환 시의 소득 위험뿐 아니라 대출 시에도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금융기관에 대해 위험관리 성과에 따른 수수료 

책정 및 상환 시 고정 기본금액의 도입 여부와 같이 제도를 고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정부가 공적인 학자금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대

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이 재원조달 방안

만 마련된다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는 장학재단이 재단채를 발행하여 재

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모기지 방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제도와 ICL 간의 관계 정립도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현재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ICL을 도입

할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ICL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일 

것이다. 현재 채택된 방식은 기존의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던 학생들에

게는 기존 제도와 ICL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입생의 

경우에는 ICL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2010년 1학기에 이를 시행해본 결

과, 기존 학자금 융자제도 이용자의 대부분이 기존 대출 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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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 방식에는 이자보조가 주어지고 

있으나 신규 ICL에는 이자보조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자보조 

미제공에 덧붙여, ICL의 경우 상환 주체가 좀 더 강하게 학생에게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도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 모기지 방식의 학자금 대

출을 선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맥락에서 다음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의 최소화

를 위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ICL 제도하에서는 상환시기의 소득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융자 대상자의 소득획득 노력을 약

화시키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상환시기의 소득 위험이 큰 학생들이 대

출을 이용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창구 역

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환시기의 소득 

위험을 적정 수준에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고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ICL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소

득파악률 제고와 같은 수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를 줄이고,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역선택의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

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수단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국세청과 연계하여 학자금 상환이 원천징수 형

태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ICL

의 도입 실패는 취업 후 소득파악 미비로 인한 대규모 미상환 발생에 

그 원인이 있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상황에 걸맞는 ICL 제도의 주요 모수 설정도 중요

한 문제이다. 행정적․절차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ICL 제도의 성공

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대출금 상환율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이다. 상환율 

수준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상환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상환구조 설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어진 재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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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ICL 제도의 상환구조와 관련된 주요 모

수들을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준의 상환율을 충족시켜

야 한다. 그러나 재원 충족을 위한 상환율의 관점에서 얻어진 주요 모

수들이 ICL 제도의 도입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고는 ICL 도입과정에서 제기

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II장에서는 우리나

라의 교육재정 및 학자금 융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ICL 제도 운영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미 I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의 ICL 상환액 결

정방식, 대출 주체, 융자대상, 융자대상 선별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성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

는 ICL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과 쟁점에 대해서 논의

한다.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실증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환구

조의 모수 설정이 주요한 상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례적 상환구조와 누진적 상환구조를 갖는 두 가지 제도

와 대출한도, 가족 내 상환 허용 등에 따른 상환결과의 차이를 분석하

여 상환구조의 주요 모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제

Ⅶ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간락하게 정리한 후 정책적 제안을 제

시할 것이다.



Ⅱ. 우리나라 교육재정 및 학자금 융자제도 
현황 

 

1. 교육재정 규모와 특성

가. 전체 교육비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은 그 규모에 있어서 OECD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교육지표(2009)에 따르면, 2006년도 데

이터에서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7.3%로 영국(5.9%), 일본

(5.0%), 독일(4.8%)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3). 이렇듯 이미 많은 재원을 공교육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은 공교육 관련 제도의 개혁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공교육비의 부담 주체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이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비에 부가하여 사교육비 지

출규모도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공교육비 가운데 학부모가 직접 부담

하는 비중은 초중등교육의 경우 21%(=0.9/4.3)로 OECD 평균인 8%

의 2.6배를 넘는 수준이며, 고등교육의 경우 76%로 OECD 평균 33%

의 2.3배가 넘는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20조∼30조원

(GDP 대비 2∼3%) 가량으로 추정된다. 

3)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에 보고된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의 교육재정 투자를 보인 국가는 아이슬란드(8.0%), 미국

(7.4%) 2개국에 불과하며 덴마크(7.3%)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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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3 4.5 2.9 4.3 3.4 0.9 2.5 0.6 1.9

캐나다1),2) 6.5 4.8 1.7 3.7 3.3 0.4 2.7 1.5 1.3

핀란드 5.8 5.7 0.1 3.8 3.7 n 1.7 1.6 0.1

프랑스 5.9 5.5 0.4 3.9 3.7 0.2 1.3 1.1 0.2

독  일 4.8 4.1 0.7 3.1 2.7 0.4 1.1 0.9 0.2

이탈리아 4.9 4.6 0.3 3.5 3.4 0.1 0.9 0.7 0.2

일  본1) 5.0 3.3 1.7 2.8 2.6 0.3 1.5 0.5 1.0

영  국 5.9 5.2 0.7 4.3 3.9 0.3 1.3 0.9 0.4

미  국 7.4 5.0 2.4 4.0 3.7 0.3 2.9 1.0 1.9

OECD 평균 5.8 4.9 0.8 3.8 3.4 0.3 1.5 1.0 0.5

  주: 1) 중등후기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

함됨.

      2) 2005년도 자료임.

      1.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9.9 재인용.

<표 II-1>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단위: %)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OECD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으나, 정부의 총재정지출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

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

실에 기인한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교육예산(a) 244,044 263,997 279,820 291,273 310,447 358,974 386,964

정부예산(b) 1,204,776 1,269,918 1,343,704 1,448,076 1,565,177 1,835,158 2,145,634

구성비(a/b) 20.3 20.8 20.8 20.1 19.8 19.6 18.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표 II-2> 우리나라의 교육예산 추이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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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예산 규모는 2003년 24.4조원에서 2009년 38.7조원으로 꾸

준히 증가하였다. 이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5.6%에 

이르는 교육예산의 증가는 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이들 부문의 예산은 각

각 5.8%와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   분
2009

2010(B)
증감

(B-A)본예산(A) 추경 (%)

교육분야 총지출 382,448 391,927 382,557 109 0.03

   (교부금 제외시) 55,937 86,648 59,577 3,640 6.5

 ▪유아･초중등교육 329,681 334,1231) 325,467 △4,214 △1.3

      (교부금) 326,511 304,280 322,980 △3,531 △1.1

 ▪고등교육 46,371 51,295 50,440 4,234 8.8

 ▪평생․직업교육 5,101 5,214 5,378 277 5.4

 ▪교육일반 1,295 1,295 1,272 △23 △1.8

<표 II-3> 교육예산의 구성

(단위: 억원)

  주: 1) 유아․초중등교육 추경예산에는 지방채 인수액 2.3조원(공자기금)이 포

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2010),『2010 나라살림』, pp. 128~135.

나.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규모

<표 II-4>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의 총재정규모를 나타낸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총재정규모는 20조 886억원으로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4). 이 수치는 OECD 평균 5%의 절반 수준에 해

당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근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이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4)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우리나라의 GDP는 806조 6,2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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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액수는 4조 

4,880억원으로 대학재정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

균 78.1%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4년제 전문대 산업대 기타 합계

국․공립

대학

교비회계 1,435,077 37,578 170,517 137,353 1,780,525

기성회계 1,090,132 33,622 156,993 149,144 1,429,891

산학협력회계 532,211 26,906 65,623 3,943 628,683

소계 3,057,420 98,106 393,133 290,440 3,839,099

사립대학

교비회계 10,891,126 3,170,388 375,890 43,130 14,480,534

산학협력회계 1,450,085 227,310 57,440 34,104 1,768,939

소계 12,341,211 3,397,698 433,330 77,234 16,249,473

합계 15,398,631 3,495,804 826,463 367,674 20,088,572

  주: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교, 사립대학의 경우 각종

학교가 포함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표 II-4> 고등교육 부문의 총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그 결과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등록금 및 수강료가 69%에 달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4%에 

불과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0년 미국 대학의 재정수입에서 등록금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9.7%였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의 등록금 의존율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금

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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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2002

한국 7.1 4.2 2.9 4.1 3.3 0.9 2.2 0.3 1.9

OECD 

평균
5.8 5.1 0.7 3.8 3.6 0.3 1.4 1.1 0.3

2003

한국 7.5 4.6 2.9 4.4 3.5 0.9 2.6 0.6 2.0

OECD 

평균
5.9 5.2 0.7 3.9 3.6 0.3 1.4 1.1 0.4

2004

한국 7.2 4.4 2.8 4.4 3.5 0.9 2.3 0.5 1.8

OECD 

평균
5.7 5.0 0.7 3.8 3.6 0.3 1.4 1.0 0.4

2005

한국 7.2 4.3 2.9 4.3 3.4 0.9 2.4 0.6 1.8

OECD 

평균
5.8 5.0 0.8 3.8 3.5 0.3 1.5 1.1 0.4

2006

한국 7.3 4.5 2.9 4.3 3.4 0.9 2.5 0.6 1.9

OECD 

평균
5.8 4.9 0.8 3.8 3.4 0.3 1.5 1.0 0.5

<표 II-5>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단위: %)

  주: 1. GDP 대비 공교육비(계)={(정부부담금액+민간부담금액)/GDP}×100

       ∙정부부담={(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에 대한 

장학금 보조(수업료 지원)+정부에서 민간에 지원한 이전금)/GDP}×100

       ∙민간부담={(민간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등록금 등)+종교

단체 및 기타 비영리조직(학교법인 등)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

액)/GDP}×100

      2. ‘전체 교육단계’에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가 포함됨.

      3. ‘연도’는 학년도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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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재정지원사업명 기관 사업단 개인

이공계

교육

활성화

공학교육혁신센터 14,400

공학교육인증 2,900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
1,000

대학교육

역량 강화

교육역량 강화 지원 260,000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30,000

여성공학기술인력 양성 470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1,000

WISE 프로그램 지원 2,000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 2,200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159,100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237,000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1,500(전문)

의과학자 육성 지원 3,000(전문)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12,000

학교기업 운영지원 12,000

커넥트코리아사업 3,000

특화전문대학원사업 3,000(전문)

산학협력우수연구실사업 2,300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 102,000

산학협력중심대학(4년제) 18,000

지역거점연구단 14,500

지역기초연구

활성화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23,700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16,000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3,000

총계 380,200 536,870 7,000

<표 II-6>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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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대부제도 

가.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 

정부는 인적자본 투자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대

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2005년 이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

한 상태이다. 

시행 초기에 도입된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대부제도 운용 결과, 

학자금 융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융자규

모는 1997년 532억원에서 2004년 7,760억원으로 대략 14.6배 정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이차보전액 역시 1997년 

68억원에서 2004년 912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대부제도는 학자금 융자규모와 지원학생의 과소, 선별대상

(targeting) 지원의 부족, 1인당 지원액 과소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중 이차보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선별

대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먼저 지원한 자가 선정되

는 형태를 띠고 있어 형평성 제고 효과가 약하다는 점이다. 

연도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융자액 (억원) 532 655 1,651 4,547 4,842 6,580 7,833 7,760

수혜인원 (천명) 37 45 101 215 221 278 303 305

이차보전액 (억원) 68 78 101 246 413 559 747 912

이차보전율(%)

(이자율)

4.75

(9.5)

4.75

(11.5)

4.75

(10.5)

4.75

(10.5)

4.25

(9.5)

4.75

(9.5)

4.5

(8.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표 II-7> 이차보전 학자금 융자 현황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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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5년 정부는 학자금 대부제도를 정부

보증 학자금 융자제도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1인당 지원액을 

생활비가 포함된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부보증 학자

금 융자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제도 아래서는 동일한 정부 재정을 갖고서도 유동화를 통해 수혜학생 

수를 2∼3배 증대시킬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융자가 가능하다. 둘

째, 대출제도 운영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 대출

금액이나 대출조건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형평

성 제고를 위한 선별지원(targeting)이 가능하다. 셋째, 부분보증과 수

수료 차등 책정을 통해 대출금융기관의 회수 노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융자를 다루는 하나의 포털을 만들어 전체적

인 운영비용을 절감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 후 총융자액은 2005년 1학

기 3,700억원에서 2007년 1조원을 넘어섰으며, 수혜인원도 2005년 1학

기 11만여명에서 2007년에는 30만명을 상회하는 등 상당히 빠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구분

2005년 

1학기

2005년 

2학기

2006년 

1학기

2006년

2학기

2007년

1학기

2007년

2학기

융자액 (억원) 3,700 5,223 8,331 7,925 10,975 10,326

수혜인원 (천명) 112 182 256 258 308 306

이자율 (%) - 7.0 7.05 6.84 6.59 6.6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표 II-8>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현황과 추이

한편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 융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학기 

학자금 대출총액 1조 975억원 중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에 속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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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출이 약 37%(4,055억원)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정부

보증 학자금 융자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 가구 내 지원대상자들의 학업

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일반 저리 무이자 합계 구성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1,108 39 14,829 485 7,246 247 23,183 771 7.5 7.0

1분위 3,457 121 4,855 163 4,126 147 12,438 430 4.0 3.9

2분위 33,466 1,165 0 0 11,588 417 45,054 1,582 14.6 14.4

3분위 36,092 1,272 0 0 0 0 36,092 1,272 11.7 11.6

4분위 35,269 1,239 0 0 0 0 35,269 1,239 11.4 11.3

5분위 31,497 1,111 0 0 0 0 31,497 1,111 10.2 10.1

6분위 16,450 581 0 0 0 0 16,450 581 5.3 5.3

7분위 21,527 765 0 0 0 0 21,527 765 7.0 7.0

8분위 30,171 1,085 0 0 0 0 30,171 1,085 9.8 9.9

9분위 19,653 727 0 0 0 0 19,653 727 6.4 6.6

10분위 37,211 1,395 0 0 0 0 37,211 1,395 12.1 12.7

합계 265,901 9,500 19,684 647 22,960 810 308,545 10,957 100.0 100.0

자료: 이주호 의원실 국감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표 II-9> 소득분위별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지원실적(2007년 1학기)

(단위: 명, 억원, %) 

정부보증 방식으로의 제도 전환은 모기지(mortgage) 형태의 학자

금 융자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접근성

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 투자의 

장애를 정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로 연계시켜 해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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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05년부터 실

시된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는 소득조건부 대부제도와 달리 학생

들이 미래소득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자본

투자의 시장메커니즘을 확대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갖는다.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온 소득연동형 학자금 융자제도는 

관계 법률 및 시행령5)이 마련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도란 이름으로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STEP 1: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 e-러닝 수강

   STEP 2: 학자금 대출 신청서(대학추천 및 은행제출 겸용) 

작성 및 완료

   STEP 3: 증빙서류 제출

   STEP 4: 대출대상자 심사 → 대학의 대출대상자 추천

   STEP 5: 대출대상자 통보

   STEP 6: 대출금 지급신청/약정체결

   STEP 7: 대출금 입금 → 대출금 지급 통지 

<표 II-10>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절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대상자는 해당 학기에 국내 고등교육기관

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6)인 3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인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률 제09935호, 2010.1.22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05호, 2010.2.2 제정)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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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기준 7분위7) 이하의 가구에 속한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표 Ⅱ-10>에 나타난 절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

자금을 신청하여 대출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포

함한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생활비 100만원이다. 다만, 생활비의 경우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개시된 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시점까지로 정의된다.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는 ICL 제

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출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Ⅱ-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출기간은 크게 상환유

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된다8). 상환유예기간은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9)에 도달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등록금 대

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납부가 유예되나,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분위별로 유예기간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소득금액이 상

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다. 대출금리는 연 2회 주기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

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10).

6)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평점 80/100(B학점) 이

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입생은 수능(2개 영역 이상) 또는 내신(이

수한 과목의 1/2 이상)에서 6등급 이내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7) 연소득 4,839만원에 해당한다.

8) [그림 Ⅱ-1]과 달리 상환기간이 연속적으로 분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9) 200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이다. 

10) 2010년 1학기 현재 5.7%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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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대학졸업)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발생)

학자금 대출  상환시작 상환완료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부담 없음

▪상환원금 : 최초원금+거치기간 중 이자

▪이자율 : 당시의 시장금리

[그림 II-1] 대출기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상환의무는 대출자격에 따라 차별적으

로 부과된다.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은 대출원금과 이에 대하여 대출

시점부터 상환개시 시점까지 대출금리를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

를 합한 금액이며, 상환개시일 이후 원리금은 상환개시 시점의 원리금

과 이에 대하여 대출금리를 매 학기 복리로 적용한 이자와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한 금액이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부과

되는 상환의무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대출원리금

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소득 1~3분위 가구에 속한 학생에 대

해서는 상환유예기간 동안 무이자가 적용되고, 소득 4~5분위 가구 내 

학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비 대출에 대한 원리

금이 산정된다. 소득 6분위 이상 가구에 속한 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 방식으로 원리금이 산정되기는 하나, 거치기간 중에도 생활비 대출

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즉, 소득 6분위 이상의 가구

에 대해서는 일반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므로, 이들 가

구에 대한 생활비 대출에는 이자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 인정액 중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부

분의 20%로 정의되는 최소 의무상환액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

다11)12). 의무상환액 산정에 이용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상환기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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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은 <표 II-11>

에 나타나 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고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대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납부한 상환액을 제외

한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대출자에 대

해서는 채무자 본인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공제액을 통보하면, 원

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에서 월납부액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한다. 만일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원천공제가 불가능하면 대출자가 

다음 달까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 및 상속․증

여재산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자가 과세신고 기한까지 의무상환

액 산정공식에 따라 구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율

종합소득
매년 5월 종합

소득 신고시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근로․연금

소득
매월 납부

연말정산 후 국세청의 월납

부액(=의무납부액/12) 통지

를 받은 다음 달부터 원천공

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퇴직소득

1천만원 초

과 퇴직소득 

발생시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의 

20%

양도소득 소득 신고시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상속․증여

재산가액
소득 신고시 신고납부 과세표준의 20%

<표 II-11> 소득 종류별 상환방법  

11) 만일 구해진 의무상환액이 36만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36만원을 상환해

야 한다. 

12) 상환율은 재정부담 및 재정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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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지속적으

로 부과되지만, 만 65세 이상인 채무자가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

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연

체 방지 및 해외 이주․유학자에 대한 규제 조항도 함께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장기 미상환자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졸업 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거나 상환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된 금액이 총대

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바탕으

로 환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일정 배수(미혼 1.5배, 기혼 

1.8~2배)를 초과하면 상환개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주어진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고, 추가적으로 잔여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것을 요

구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유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

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유학생은 출국 40

일 전까지 학업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유학계획 기간 동안 보증인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기간이 연장되면 신고 후 상환유예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단, 해

외 취업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개시된다. 만일 유학계획 기간 종료일 

이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

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연동한 의무상환액 산출 및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만약 채무자가 원리

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설정 및 담보의 

제공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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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연구 

우리나라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는 2005년부터 관찰된다. 이영(2005)은 기존의 학자금 융자제도

인 이차보전제도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2005년 2학기에 도입 예

정인 모기지 형태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

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ncome-contingent loan, ICL)의 도입

을 제안하였다. 상기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도 ICL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며 또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해 있어 ICL의 도입이 가능하고, ICL은 대출

자의 소득에 연동하여 상환부담을 조절하는 소득 평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들에서 일관성 있게 관찰되는 요건은 조

세 인프라로, 상환시기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거나 엄격한 징

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로 

인해 제도가 유지․발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진영(2008)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해외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

행중인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원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과

중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진영

(2008)은 ICL 제도의 도입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들을 정리

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공계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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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부모의 소득이 5분위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공과는 관계없이 부

모의 소득이 7분위 이하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1

학기부터 도입되었다.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여

러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제도를 성

공적으로 운영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소득파악에 있어 가

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상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대출자격 중 하나인 성적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B학점 이상인 

학생들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도 주어졌다. 

하연섭․김진영․남수경․한유경(2008)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

출제도의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해외 사례에 대

한 심층분석이 행하여졌으며, 간략하지만 인구 구조, 취업률 등을 고려

하여 미상환율에 대한 초기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연섭․김진영․이영(2009)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

입 시 나타날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행 방안들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상기 보고서에서 논의된 주요한 정책 쟁점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출 대상 소득분위로 1～7분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ICL 대

상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3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를 제외하며, 학부생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적에 대해서는 C학점을 제안하였는데, 실

제 실행단계에서는 B학점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셋째, 대출금액은 등

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재원은 장학재단

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상환율로 기준소득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안) 이상에 대하여 20%의 단일상환

율 또는 15%, 25%의 누진상환율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조기 상환 인

센티브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 우리

나라의 제도상에는 이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조기 상환에 대해서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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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상기 보고서의 정책 제안은 거의 대부분 제도 설계에 반영되었다. 

하연섭․이영․한유경․남수경(2010)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의 구조조정에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연구

가 진행중인데, 각 대학의 기본적인 여건 및 성과 지표들과 함께 상환

율을 사용하여 대학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의 경우 등록금 대출금액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방안이 연구되

고 있다. 

2. 주요국의 ICL 제도13)

현재 영미계 국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유사한 제

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래의 <표 Ⅲ-1>은 호주, 영국, 뉴질랜

드, 미국에서 운영중인 ICL 제도의 주요 특징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비

교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네 나라는 ICL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CL 제도의 관

리기관 및 대출조건 등의 차이가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상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재원을 이용하여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대출 역시 가능하도록 제

도를 설계하고자 한 점은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특성이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ICL 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대출된 학자금의 상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매 기간 상환액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ICL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대출자의 소득파악 문제로 귀결된다. 

13) 본장의 내용은 하연섭 외(2008)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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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IBR)

개
요

도입배경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
으로 전환하면서 실시

좌동
기존 대출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도입시기 1989 1995 1992 2009. 7. 1

근거법률 고등교육지원법 고등교육법 학자금대출법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 제정)

관리기관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학자금관리공사
(SLC)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 

운영
연방교육부(FSA)

재
정

보조방식 정부보조 정부보조 정부보조 없음

재원조달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민간자본(금융기관, 
대학)

대
출
자
격 
및 
조
건

대출자격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대출금액 등록금
3천파운드 내 

수업료,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장학제도
병행

연방정부 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무상장학금 
후 잔액
ICL 대출

무상장학금과 
공존

무상장학금과 공존

상
환
방
법

회수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조세체계와 미연계

상환기간 10～12년(최대 25년) - 평균 10.3년(’08) 최대 25년

회수시점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 중앙치

$36,185)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선납제도
15～25%할인
(선납시 이자)

- - -

상환방식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자발적
상환(10% 보너스)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재량소득의 
15% 이하

총 
상환금액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상환능력
부재시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 이하인 자)

상환유예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7.30.

<표 III-1> 각국의 ICL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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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 수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국세청과 연

계하여 소득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조세체계와 연계하여 대출 상환

액을 관리하고 있다14). 저소득, 파산 및 사망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환유예를 허용한 것도 학자금 대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

이를 최소화하여 상환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조기 상

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 선납 시 15~25%의 이자를 할인해주는 호

주의 제도도 비슷한 예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국 

미국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체 대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학자금 수혜비율은 약 74%에 달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FSA(Federal Student Aid)라는 전담기구를 통해 처리한다. FSA는 

1,100명의 상시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15), 이 중 감독업무에 약 500명, 

지원업무에 약 130명, 채권추심업무에 약 100명, 전산업무에 약 80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III-2>에서 나타나듯이 학생 지원을 위해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

고 있는 제도는 크게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이 중 장학금 관

련 제도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연방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및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무상 장학금제도이다. 무상 장학금제도의 재원은 연

방교육부에 의해서 마련된다. 둘째는, 근로 장학금제도이다. 근로 장학

금제도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 내외에서 근

14) 예외적으로 미국은 조세체계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15) 정규직에 추가하여 3,800명의 계약직도 FSA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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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제공한다는 조건 아래 학생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

도록 정해져 있다. 지원대상 학생의 상환의무는 없으며, 이를 위해 소

요되는 재원은 연방교육부와 대학에 의해 준비된다. 

청장

(FSA Chief Operating Officer)

옴부즈만

(Ombudsman) 

정책협력 및 

집행담당관 

(Policy Liaison &

Implementation 

Staff)

학자금 신청 및 

처리 지원국 

(Application 

School Eligibility 

& Delivery 

Services) 

대출자 

지원국

(Borrowers 

Services)

금융기관 지원국

(Financial Partners

Services)

재정국

(Chief Financial 

Officer)

기관성과관리국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Services) 

정보국

(Chief

Information 

Officer) 

인사국

(Workforce Support 

Services)

홍보국

(Communication 

Management 

Services)

자료 :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 

[그림 III-1]  FS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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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연방교육부와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구성된 연방퍼킨스 대출(Federal Perkins Loan; 

이하 FPL)은 5%의 저금리로 지원대상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 연방교육부의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제도라 할 수 있는 스태포드

대출(Stafford Loan)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도 민간 대출기관이 대학생의 학부모나 대학원생에게 7.9~8.5%

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해주는 PLUS 대출(PLUS Loan) 등 다양한 

형태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표 III-3>은 대출재원이 마련되는 방식에 따라 학자금 대출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먼저 직접 대출(Federal Direct Loan; 이하 ‘FDL’)은 

연방교육부가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융자 방식으로서 재원 조달에서부터 대출 실행까지 정부 주

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상환 역시 교육부에서 직접 담당한

다. 다음으로 연방가계교육 대출(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이

하 ‘FFEL’)은 은행, 신용조합, 비영리 보증기관, 대학, FSA 등의 기관

이 참여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

달하는 민간대출 방식으로 운용된다. FFEL에 대하여는 민간 보증기

관이 1차로 97%를 보증하고, 이를 연방교육부에서 재보증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PL의 소요재원은 연방정부와 대학에 

의해 공동으로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학출연금 및 부도율 등

에 따라 매년 일부 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대학은 기존 FPL의 상환금

과 추가 출연금을 통해 자금을 회전시키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한다. 

다만, 관련된 대출 및 상환 업무는 해당 대학이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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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원 자금조달방법 참여기관
운용비중(2006~2007)

인원 금액

FFEL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시중 

금융기관
유동화 방식

FSA, 은행, 

보증기관, 

유동화기관 

937.5

(76.1)

46,485

(78.2)

FDL

(Federal Direct 

Loan)

정부
정부출연

(US 재무부)
FSA

242.0

(19.7)

11,801

(19.9)

FPL

(Federal Perkins 

Loan)

정부 +

대학 

정부출연 +

대학출연
FSA, 대학

51.4

(4.2)

1,135

(1.9)

합 계
1,230.9

(100.0)

59,421

(100.0)

자료: Student in Aid 2007(US 교육부).

<표 III-3>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원별 분류

 (단위: 만명, 백만달러, %)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Ⅲ-2]에 

제시되어 있다.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융기

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승인을 거쳐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된 

학자금의 상환 업무는 제3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업무 대

행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원대상 학생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주립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1차 보증기관이 책

임지며, 정부는 이들 1차 보증기관에 대한 재보증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정부는 일부 대출에 대하

여 이자를 지원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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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대출(보증) 절차

  

 지원대상 학생들에게 대출된 학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체 발생 

이후부터 FSA에 의한 변제까지 다음과 같은 7단계에 걸쳐 순차적으

로 진행된다. 1단계는 연체가 시작된 지 30~60일까지의 기간으로, 연

체에 대한 인지(recognition)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대출기관(asset holders)과 납입금 관리를 대행해 

주는 계좌관리기관(servicers)들이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해 연체정리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2단계 연체경보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60~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1단계에서 연체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출기관과 계좌관리기관들은 연체정리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60일에서 90일 사이에 1차 보증기관에 계좌 내역과 함께 연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연체 발생 90～270일에 해당하는 3단계 

기간부터는 보다 집중적인 연체정리 활동이 시작된다. FSA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기관 및 보증기관은 연체 발생 160～180일 사이에는 채무

자와 4회 이상의 전화접촉 시도, 181～270일 사이에는 구두 또는 문서

에 의한 1회 이상의 연체정리 활동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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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체 발생 270~360일에 해당하는 4단계 기간에는 보증채무 이행청

구(default claim payment) 및 심사ㆍ지급 업무가 개시된다. 1차 보증

기관들은 보증채무 이행 시한인 360일까지 연체정리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이행심사 과정에서 대출의 적격 여부뿐만 아니라 연체정리 활동

의 적정 여부도 심사함으로써, 이전 단계에서 대출기관 및 계좌관리기

관들의 연체정리 활동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한다. 채권회수 활동

이 시작되는 5단계는 연체 발생 360~720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된다. 5

단계에서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연체된 대출채권을 매입한 보

증기관들이 콜센터 등 자체 조직을 통해 약 6개월간 회수 활동을 벌이

게 된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되면 대출 잔액의 19%가 회수비용

(collection cost)으로 추가되며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된 날을 기점으로 

75일 이후부터 급여압류가 진행되어 향후 채무자 수입의 15%가 추심

되도록 정해져 있다. 연체 발생 720일~5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6

단계에서는 채권회수에 대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 이루어진다. 일

반적으로 1차 보증기관들은 연방지침(Federal Guide Line)에서 요구

하는 6개월의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채권회수 업무를 추심전문회사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체 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미회수

된 채무에 대해서는 FSA가 재보증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1차 보증기

관들이 연체된 학자금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5년이 경과했음에도 잔여 

대출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차 보증기관인 FSA에 

보증채무 이행(subrogation)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채무불이행 방지 활동과 더

불어 대학의 적극적인 연체(delinguency)예방 노력은 미국 학자금 대

출의 안정적인 운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

다. 미국 대학의 연체예방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입학 및 종료 

상담(counseling)이다. 이러한 연체예방 활동은 FSA의 규정에 의해 

금융교육(financial literacy)의 일환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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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영국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표 Ⅲ-4>에 나타난 것처럼 수업료 후불

제, 학업 보조금, 생활비 대출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료 

후불제는 대학 재학생들이 수업료를 직접 대학에 내는 대신 학자금대

출공사(Student Loan Compay;이하 SLC)에서 대출 형태로 선납해 

준 후, 기준소득16)을 초과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17)을 상환하는 방식

의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저소득층 학생이나 장애 학생에게 교육기회

를 보장해주기 위해 운영되는 학업 보조금제도는 상환의무가 없는 무

상장학금의 형태로 제공된다. 학업 보조금제도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

한 생활비 무상지원 외에도 장애 학생 등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자

녀보육 보조금, 학부모의 학습 보조금, 편부모 보조금, 자녀소득공제, 

성인부양가족 보조금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구체적

인 지원금액은 대상 학생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에 의

해 재원이 준비되는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들 외에도 대학교 자체 재원

에 의해 제공되는 무상장학금 역시 학업 보조금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비 무상지원 혹은 특별지원 보조금 수혜대상 학생에 대

해서는 대학 등록금이 연간 ￡2,70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

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대출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박비, 식비, 의류비, 여행경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출금의 상환은 수업료 후불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연동

하여 상환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따른다. 즉, 2007년 현재 대출자의 소

득 중 ￡15,000를 넘어서는 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혹은 

매년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6) 2007년 현재 기준소득은 ￡15,000이다.

17) 2007년 현재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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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자금 지원제도 아래서 2004~2005년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총  108만명의 학생 중 약 79%에 해당하는 85.6만명이 생활비 등의 융

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연계 상환방식으로 학자금 대출

을 변경하기 전, 즉 1997~1998년 이전과 비교하여 학자금 대출 이용

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표 Ⅲ-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영국 정

부는 2007년 7월에 중산층 이하 대학생 25만명에게 한 해 약 ₤4억의 

장학금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의

하면 전액 장학금은 연소득 ₤2만5천, 부분 장학금은 연소득 ₤6만 이하

인 가구에 속한 학생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되어, 대학생 3명 중 2명이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대출자격

학생 수

(천명)

연간 대출

이용자

(천명)

연간

대출금

(백만파운드)

대출

이용률

(%)

평균

대출금

(파운드)

대출

금리

(APR, %)

1993/94 917.4 430.4 316.7 47 740 1.20

1994/95 944.4 517.2 538.8 55 1,040 2.30

1995/96 949.8 559.8 700.8 59 1,250 3.50

1996/97 945.7 589.6 877.2 62 1,490 2.70

1997/98 962.9 615.1 941.0 64 1,530 2.60

소득연계 상환방식 대출제도 도입

1998/99 966.7 659.5 1,233.5 68 1,870 3.50

1999/00 966.0 699.7 1,795.4 72 2,570 2.10

Jan-00 974.4 759.9 2,203.7 78 2,900 2.60

Feb-01 995.7 810.4 2,490.1 81 3,070 2.30

Mar-02 1,029.7 838.0 2,626.0 81 3,130 1.30

Apr-03 1,061.0 849.0 2,712.0 81 3,190 3.10

2004/05 1,080.0 856.2 2,794.0 79 3,260 2.60

자료: www.slc.co.uk

<표 III-5> 연도별 대학생 융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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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자금 관련 업무는 SLC에서 담당하고 있다. SLC는 민영유

한회사 형태로 1989년에 설립되어 1990년부터 운영되었다. 이후 2004

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학자금 대출의 조성․관리 및 

상환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현재 1,200여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

는 SLC는 교육기술부를 대신하여 학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영국 교육기술부 및 스코틀랜드 정부가 100% 소유권

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비정부․비영리 공공기

관이다. 학자금 대출을 위한 SLC의 재원은 국채 형태로 발행되어 조

성된 후, 민간기관에서 SLC의 채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격을 갖춘 학생이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지방

교육청(LEA)에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LEA가 신청자의 소득

을 확인한 후 수업료와 생활비 부담 정도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그 결

과에 따라 SLC가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때 정시

제 학생이 1년 단위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SLC는 재학기간 동안 

전 과정에 적용될 대출금 총액으로 대출신청을 접수한 다음 매 학기별

로 분할하여 학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승인된 대출금은 학생에게 연 3

회 직접 매 학기가 시작될 때 지급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1998년 이후 수업료 후불제 및 생활비 대출과 

같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학자금 지원은 소득연계 상환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대출자가 졸업하고 나서 최초 4개월이 지난 후 대출자

의 소득이 일정 금액18)에 이르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9%를 세

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상환하게 된다19). 대출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조정된다.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대출자의 근로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먼저 대출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대

출자의 상환금, 세금 및 국가보험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SLC에 

대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용주에게 매년 대출자의 

18) 2005년 4월부터 ￡15,000를 적용하고 있다. 

19) 분할 상환 대신 일시불 상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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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고용주는 SLC에 매년 상환액을 보고해야 

한다. 만일 대출자가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고용주별로 각각 

공제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다. 이에 반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출자의 

경우 매년 자기평가체제에 따라 국세청에 조세와 함께 직접 납부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SLC에 직접 

상환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영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상

환은 조세와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자가 영

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납부 시에 대출

금도 함께 납부하도록 강제된다.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채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조세관련법에 따라 이자 및 벌금 등과 같은 벌칙이 가해진

다. 나아가 대출자는 SLC와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해

야만 한다. 벌금 부과에 대한 규정은 대출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일본

일본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해당하는 기회

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이에 기초한 일본학생지원기구법 제3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수

학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본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대출(loan)의 형태를 띠며, 정부 차원의 무상

장학금(grant)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담당

한다. JASSO는 독립행정법인으로 문부과학성의 지도․감독하에 대학

생 학자금 대출, 학생활동 지원, 외국 유학생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JASSO의 학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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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20). 대학입학 예정인 경우 소속 고등학교에 신청해야 하며,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소속 대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에 덧붙여 신청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의 기관보증 또는 연대보증인의 인적보증21)이 요구된다. JASSO는 상

기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대출 신청을 검토하여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유형 대상 학교
자택통학
유무

매월
대출액
(A)

대출
기간 
(B)

총 대출 
상한액
(A×B)

제1종

무이자

장학금

대학생

국․공립대학
자택통학 45,000

48

2,160,000 

비자택통학 51,000 2,448,000 

사립대학
자택통학 54,000 2,592,000 

비자택통학 64,000 3,072,000 

사립단기대학
자택통학 53,000

24
1,272,000 

비자택통학 60,000 1,440,000 

대학원생
석사과정 88,000 24 2,112,000 

박사과정 122,000 36 4,392,000 

전문훈련

학교 학생

 (3년)

국․공립학교
자택통학 45,000

36

1,620,000 

비자택통학 51,000 1,836,000 

사립학교
자택통학 53,000 1,908,000 

비자택통학 60,000 2,160,000 

제2종

저리

대여금

대학생

선택 1 30,000

48

1,440,000

선택 2 50,000 2,400,000

선택 3 80,000 3,840,000

선택 4 100,000 4,800,000

<표 III-6> 일본의 학자금 대출제도

(단위: 엔, 개월) 

20) 장학생 선발대상 학생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소속 학교장은 

JASSO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심사한다.

21) 인적보증의 경우 연대대상자의 서명․날인과 인감보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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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은 일본 학자금 대출제도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의 

학자금 대출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부과 여부에 따라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제1종 장학금의 경우 대출자가 아무런 이

자부담을 지지 않는 무이자 대출이다. 제1종 장학금 지원대상 학생은 

가계소득 및 성적을 고려하여 선발되며, 대출기간 및 대출금액은 교육

과정, 자택통학 여부 등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수준에서 결

정된다. 이자가 전액 보조되는 제1종 장학금과는 달리 제2종 대여금은 

대출자에게 이자를 부담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제2종 대여금 형태

의 대출에 대해서도 연평균 3%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22) 

사실상 이자부담의 일정 부분은 JASSO의 재원을 통해 충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종 대여금의 지원기간은 수업연한인 4년 동안이며, 매월 

일정액이 학생 계좌로 입금된다. 최근에는 제2종 대여금 방식에 의한 

학자금 대출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제2종 대여금

이 주된 학자금 대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Ⅲ-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007년 말 현재 전체 대출자 중 약 95.4%에 해당하는 학

생들이 제2종 대여금 방식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학생 수 수혜학생 수
2007년 실적

무이자 유이자

대 학 2,720,288 695,953

41,488 863,970

대학원 210,614 83,269

고등전문학교 56,312 6,406

전수학교 629,775 119,830

합 계 3,616,989 905,458

주: 전체 학생의 약 25%가 학자금을 수혜받고 있음.

<표 III-7> 학자금 수혜자 현황(2007년 말 현재)

(단위: 명)

22) 이자율은 변동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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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은 대출 상환금, 국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재정융자자금 및 장학업무 담당기관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무

이자 대출인 제1종 장학금의 경우 약 64%는 반환금충당액으로 마련하

고, 나머지 36%는 정부 대여금에 의존하고 있다. 제2종 대여금의 경우

에는 전체 재원 중 약 69.1%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재정융자자

금을 통해 얻어지고, 약 22.5%는 JASSO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에 의존하며, 나머지 8.4%의 재원은 반환금충당액으로 구성된다.  

대출된 학자금의 상환은 졸업 후 우체국, 은행, 신용금고, 노동금고

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의 자동이체에 의해 원칙적으로 월납 또는 

매월 납부와 6개월 납부 병행23)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다.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이내로 상환횟수는 할부 방법에 의해 결정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환된 학자금은 또 다른 학자금 대출을 위

한 재원의 일부로 조성된다. 2006년 학자금 대출사업의 예산은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대여금을 합해 총 7,810억엔으로, 이 중 이전 장학생으

로부터의 반환금이 재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1종 장학금 

1,718억엔(67.9%), 제2종 대여금 635억엔(12.0%)이다.  

대출금 상환 현황을 보면, 2005년 중 반환되어야 할 2,575억엔 중 

562억엔이 미상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연체 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26만명에 달한다. 보증 유형에 따른 미상환율을 비교해보면, 일본국

제교육지원협회에 의한 기관보증 대출금의 경우 미회수된 건수는 

2005년 말 현재 3건에 불과하나, 인적보증의 경우 전체 대출자의 10%

가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체의 대부분이 인적보증 대출에서 발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재원의 유지 및 원활한 대출을 위해 

JASSO는 대출금 상환을 촉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23) 대여총액의 1/2은 월납, 나머지 1/2은 6개월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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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금 유형에 따라 <표 Ⅲ-8>에 기술된 

방식으로 연체금을 부과하여 연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연체자들로 하여금 자동이체계좌제도(계좌대체에 의한 반환)에 가입

하도록 유도한다.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연체자에게는 전화 독촉과 함

께 독촉장을 송부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을 조

기에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에는 연체 1개월 후 연대보증

인에게 독촉하고, 연체 3개월이 지나면 보증인에게 독촉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후적인 노력 외에도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려

는 사전적인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서 개최되는 모집설명회

나 상환설명회에서 대출금 상환의 중요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의 협력을 얻어 재학기간부터 상환 의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구  분 비   고

제1종 장학금

약속한 상환기일을 6개월 경과할 때마다 연체중인 할부금의 

액수에 대해 5%의 연체금 부과

단, 2005년 4월 이후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연체중인 할

부금에 대해 연 10%로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연체일수에 따

라 연체금 부과

제2종 대여금

약속한 상환기일을 경과하면 연체중인 할부원금에 대해 연 

10% 비율로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

<표 III-8> 연체금 부과 방법 - 상환기일을 경과한 경우

    

 



Ⅳ. 주요 문제점과 쟁점

1. 도입단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2010년 전격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도입단계에서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가. 대출조건  

1) 대출대상자

대출대상자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

인 3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24)으로 제한된다. 소득 요건은 소득인

정액 기준 7분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업 요건은 직전 학기 성

적을 기준으로 70/100 이상이고,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일 것을 요구

한다. 

대출자격과 관련한 하나의 쟁점은 대출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란 시각에서 본다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연령 상한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고령

자에 대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졸업 후의 근로기간이 상환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따른 보완책으

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의무 면제 연령의 설정 

및 장기 미상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는 전제가 충족된 이후

에야 연령 조건의 부과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4) 주민등록등본상 해외 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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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리 결정 방식 

대출금리 결정과 관려하여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

째 방안은 채권시장에서 조달한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spread)를 

부가하여 매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대출자

에게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조달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는 정부가 부

담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정부 또는 대출자 중 누가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1안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만, 2안에서는 정부가 이 위험을 부담하

게 된다. 취업 후 상환 방식을 통해 이미 정부가 대출자의 미래소득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까지 정부

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안은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 상승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이 회수되어

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성격과 결합하여 정부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

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사례에서도 금리를 물가상승

률과 시장이자율에 연동하여 변동시키고 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변

동금리를 사용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금

리를 0%로 설정하고 있고,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명목 시장이자율

에 연동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대출금리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변동금리 형태의 1안이 보다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상환기간 

학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대출자의 연령, 상환개시 시점, 대출개시 

시점 중 어느 하나에 맞춰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의 3가지 유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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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상환개시 후 최장 25년 동안 

∙ [2안] 대출개시 후 최장 25년 동안 

∙ [3안] 대출자가 55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1안과 같이 상환개시 시점에 연동하여 상환기간이 설정되는 방식이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다. 우선 학업개시 연령의 개인별 차

이가 최대 상환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대 상환

기간의 기준을 대출자의 일정 연령까지로 한정한 3안은 배제하기로 하

자. 대출개시 후부터 상환개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군대복무 여부, 대

학원 학업 지속 여부, 졸업 후 구직기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

므로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대출개시와 상환개시 사이의 

개인별 차이가 최대 상환기간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최장 상환기간 설정의 기준이 상환개시 시점에 연동하여 

설정된 1안의 유형이 최적 대안이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상환개시 

후 최장 25년으로 상환기간을 규정하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 상환조건  

1) 상환개시 기준소득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맞추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생계에 사용하고, 생계

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에 비례하여 상환하는 것이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최

저생계비를 상환개시 기준소득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의 예를 살펴보면, 호주의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국민소

25) 구체적인 기간 및 연령은 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검

토가 필요하다.  



Ⅳ. 주요 문제점과 쟁점 61

득의 중앙값인 $17,400이며, 영국의 기준소득은 ₤15,00026), 뉴질랜드

의 기준소득은 $15,964로 정해져 있다. 이들 국가의 상환개시 기준소

득은 대략적으로 1인당 GDP보다 20% 가량 낮은 수준으로 각국의 최

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이다27). 단, 호주의 경우에는 중앙값이 기준소

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인당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영국 및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상환개시 기준소득을 대

략적으로 1인당 GDP보다 20% 정도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설정

한다면 약 1,500만원 정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준소

득이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는 대신 매년도 최저생계비에 연동되어 자

동적으로 변경되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2) 평균 상환율과 상환구조 

상환율은 대출금액이 클수록, 평균적인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이자가 높을수록 더 크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 제안된 상환율은 기준소득 초과분의 평균 20% 수준이다. 제안

된 상환율이 소득연동형 학자금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 비하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28). 해외 

사례를 활용한 단순 분석을 통해 적정 상환율 수준을 도출해보자.  

적정 상환율은 각 국가의 상환율에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에 대비한 

각 국가의 등록금 수준을 나누고 우리나라 1인당 GDP에 대비한 각 국

가의 1인당 GDP를 곱한 결과 얻어진 수치로 정의하자. 이러한 산정방

식은 각국의 상환율이 등록금 수준에 비례하고 1인당 GDP에 반비례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영국, 뉴질랜

26) 미달러로 환산하면 약 $25,000 수준이다.

27) 2000년도 대미 환율로 계산된 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4,500, 호주는 $24,000, 영국은 $28,500, 뉴질랜드는 $15,000이다.

28) 기준소득 초과분에 대하여 호주는 4~8%, 영국은 9%, 뉴질랜드는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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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다는 높고 호주와 비슷한 수준이다29). 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뉴질랜드와 유사하나 호주, 영국과 비교하면 약 50~60% 수준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학자금 상환율이 

이들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1인당 GDP 수준은 유사하나 등록금은 70% 수준에 불과한 뉴질랜드

와 비교한 결과 얻어진 우리나라의 적정 상환율은 뉴질랜드 상환율인 

10%의 1.5배 정도이다. 등록금 수준은 유사하나 1인당 GDP가 우리의 

1.6배 수준인 호주와 비교하여 얻어진 우리나라의 적정 상환율은 호주

의 상환율 4~8%의 1.7배 정도이다. 등록금은 우리나라의 약 70% 수

준이고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인 영국과 비교한다면, 우리

나라의 상환율은 영국의 상환율 9%의 2.7배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적

정할 것이다. 

여기서 구해진 적정 상환율은 단순한 가정에 의존하여 대략적으로 

구해진 결과이므로, 보다 엄밀한 수준에서의 적정 상환율은 시뮬레이

션에 기초하여 얻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요재원 등의 여러 여건

을 감안할 때 평균적인 상환기간이 약 10~12년 정도를 만족하도록 적

정 상환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구조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상환액이 누진적 구조를 갖도

록 설계되어야 하는가이다. 현재 영국과 뉴질랜드는 단일 상환율을 사

용하고 있고, 호주는 누진 상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

로부터 상환구조 선택에 대한 일치된 답을 얻기는 어렵다. 제Ⅵ장에서 

제시될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추어볼 때 누진적 상환구조와 비례적 상

환구조 중 어느 하나의 제도가 우월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결론짓기는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비례적 상환구조가 상환율을 포함한 주요 상환

29)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 $3,883, 사립대학 $7,406

이다. 2008년 영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3,000이며 2005년 호주의 등록

금은 국공립대학 $3,855, 사립대학 $7,452, 2005년 뉴질랜드의 국공립

대학 등록금은 $2,6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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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관점에서, 누진적 상환구조가 초기 대출금 상환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란 관점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기 때문이다30). 아울러 두 

제도의 차별적 결과의 수준 자체도 대출액 등의 다른 변수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또한 두 제도 간의 사전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

규모 $7,452 $5,410 $7,406 

우리나라 대비 101% 73% 100%

국립대 

등록금

규모 $3,855 $2,671 $3,883 

우리나라 대비 99% 69% 100%

1인당 

GDP

규모 $23,936 $28,476 $15,178 $14,563 

우리나라 대비 164% 196% 104% 100%

상환율 4～8% 9% 10%

1인당 GDP / 등록금 수준 

(우리나라 대비)
166% 268% 152%

각 국가의 사례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적정 상환율 추산
6～13% 24% 15%

<표 Ⅳ-1> 국가별 상환율 및 우리나라의 적정 상환율 분석 

만일 누진적 상환구조를 도입한다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2개의 상환율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상환구조의 기준금액은 명목금액이 아닌 실질금액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만일 명목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물가상승에 따라 실

30) 소득의 확률과정 및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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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상환율이 함께 상승하는 단점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물가에 연동하는 경우 매년 기준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기

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기준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일

정 비율로 설정하는 방안은 긍적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추가적인 의

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질 상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3)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900만원까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근본 

취지는 납세자의 어떤 행위, 예컨대 자녀의 대학 진학이 해당 국가 내

에서 보편적으로 선택되거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행위 또는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행위인 것으로 인식되며, 그로 인해 납세자의 지불능력

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로 인한 납세자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세부담을 낮추

어 주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가진 하나의 약점은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이 납세자가 직면한 한계세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혜택은 실제 비용을 부담하여 근본적으로 지

불능력이 감소한 납세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상환의무에 대한 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대학생, 좀 더 엄밀히 말해 취업한 졸업생으로 전

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자도 학부모에서 대학

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나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 

부모와 대학생 본인 모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중 소

득공제로 바람직하지 않다. 단,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경

우 소득공제의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소득공제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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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대안

을 생각해볼 수 있다.  

∙ [1안] 대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취

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및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에서 

발생하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31)

∙ [2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불허하되 다른 재원에 의한 자녀 

교육비의 소득공제는 허용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서 발생하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

∙ [3안] 대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

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발생하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도입하지 않음 

∙ [4안] 대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

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발생하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

중장기적으로 볼 때 최적 대안은 1안이다. 1안이 이중공제를 방지하

고 부담 주체에게 직접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소득공제 제도

의 근본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1안은 현행 자녀 교

육비 소득공제가 지닌 불형평성을 시정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대

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다만, 1안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

이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또

한 조세행정 측면에서 정부의 학자금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대학생에 

31) 1안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원리금 상환액뿐 아니라 정

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자금 대여라는 측면에서 두 제도는 동일하므로 소득공제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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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부모의 정보와 연계시켜 해당 대학생의 교육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부터의 융자액만큼은 공제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행정적인 복잡성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1안이 

갖는 또 다른 단점은 향후에는 정부의 학자금 융자사업을 선택하는 대

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부모 부담, 자비, 또는 정부

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융자를 통해 마련된 학자금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학자금 융자사업을 선택하려

는 유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2안, 3안, 4안 중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2안이다. 우

선 4안은 이중공제를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3안은 학

자금 재원의 부담 주체와 소득공제 대상자가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안은 이러한 3안과 4안의 단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된다. 다만 1안과 마찬가지로 조세행정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1안과 비교할 때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의 혜택이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제공되고 세수증대 효과가 없다는 단점

도 있다.

 

4) 조기 상환 인센티브 

 조기 상환은 정부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및 채무불이행 

감소, 정부의 전체적인 조달금액 감소로 인한 이자율 프리미엄 인하 

등의 경로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킨다. 첫 번째 요인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효과를 계산할 때에는 정부의 조달금리가 

아닌 정부의 조달금리에서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만

약 정부가 조달한 금리 그대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조기 상환으로 인

한 재정부담 완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첫 번째 요

인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감소는 그 크기가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32).  

이러한 근거에서 호주는 의무상환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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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10%의 조기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0%로 매우 낮게 정해져 있으므로, 조기 상환은 호주 정부

에 조달금리만큼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해 3%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센티브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인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경우 1~2%

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으로 인한 인센티브

는 1%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 남은 쟁점과 정책 방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전히 해결

되지 못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가.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학 책무성 제고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대학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인

해 증가한 대학생 수에 의해 연명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부실한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 금액을 등록금 전액이 아닌 70%로 낮추는 방안들이 검토되

고 있다. 

나. 상환율 제고 방안  

상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과 원천징수체제가 정립되어야 

32) 대출액의 1% 미만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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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낮은 경쟁력으로 졸업생의 취업 성과가 좋지 못한 대학들

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어야 한다. 

다. 전업주부 문제 

대출자가 결혼을 하여 전업주부가 된 경우 부부 공동 상환책임 규정

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에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부부 공동 상환책임 규정은 전업주부의 상환의무를 면제해줄 

경우 나타날 대규모 미상환과 불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조항이다. 미취업으로 인해 미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대

출이 결혼 이전에 이루어져 이미 대출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이 

성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 공동 상환책임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에서도 부부 공동 상환책임이 관찰된

다. 다만, 부부 공동 상환책임 규정으로 인해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

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

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

는 경우 전업주부의 채무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대상자 확대 문제 

현재 대출대상자는 7분위 이하 가구의 B학점 이상을 받은 학부 학

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소득분위와 학점 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원 학

생까지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V. 상환모형 및 실증분석       

1. 상환모형 

가. 기본모형

소요재원과 관련하여 ICL 제도의 운용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

과 같은 요인들이다.

• 대상자 

• 대출규모 

• 상환방식

• 적용 이자율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상환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상환액 설정에 따라 상환율, 평균 상환

액, 평균 상환기간 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것이다. 

상환액 결정식은 상환유예 적용소득, 상환율, 상환 최대금액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33)

 ×                      (5.1)

      -  : 소득

      -  : 상환액

      -  : 상환율

      -  : 상환기준소득

      -  : 상환 최대금액 

33) 여기서는 단일 상환율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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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려되는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

나, 여기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한다. 

즉, 대상자에 따라 대출규모, 적용 이자율 등 나머지 요인들이 달라지

지 않는다고 하자.       

• 대출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인 경우 상환을 유예

• 100% 이상 200% 미만에 대해서는 15%를 적용 

• 200% 이상에 대해서 25%를 적용

<표 V-1> 운용방안 예시  

이 경우 미래소득 연동 학자금 융자제도(ICL)의 상환결과는 도입방

안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변수, 대출규모, 대출자 개인의 소득흐름 등

에 의존한다. ICL 제도에 대한 지수를 라 하고, (현실적으로) 고려 가

능한 모든 제도를 라고 정의하자34).  앞서 정의된  , ,  등에 의

해 묘사되는 ICL 제도를 인덱스 로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 

주어지면 이들 변수가 식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 경제 내에 학자금 융자 대상자  명이 있으며, 각 개인에 

대해 라는 지수를 이용하여 표현하기로 하자. 즉,   ⋯이다. 개

인 의 연령 시점의 소득을 라 하고, 이는  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동질성 가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 

분포를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동일한 교육수준, 동일한 직군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소득 분포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 연령, 성별이 소득 분포를 결정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면 대

학교육을 마친 모든 개인은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일한 소

득 분포를 갖는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즉, 동일한 성별변수 를 갖는 

개인 와 는 모든 와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34) 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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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5.2) 

 

ICL 제도와 해당 시점의 개인 소득이 주어지면 상환액이 결정되므

로, 상환액은 제도와 개인 소득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개인 의 상

환 실현액을 라고 하자. 그러면, 상환 실현액 는 개인 의 소득흐

름과 ICL 상환규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적을 수 있다.

  (5.3) 

연령 세인 개인들의 소득 분포가 ⋅를 따르므로, 동일한 연

령대에 속한 개인들의 평균 상환액은 앞서와 같이 소득 분포와 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35)

     (5.4) 

상환과 관련된 다른 주요 변수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ICL 제도와 소

득흐름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는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러므로, 관련된 모든 변수는 다음의 형태를 갖는다. 

    (5.5) 

  

여기서 ⋅는 임의의 함수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상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1)  연령별 상환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별 평균 상환액은 식 (5.4)와 같

35) :=는 정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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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연령별 상환액 분포함수 는 아래와 같

이 주어진다36). 

   (5.6) 

     

여기서 는 제도 하에서 상환액이 를 만족하는 소득액을 의미한

다. 즉,  를 만족하는 소득액이다.     

 

2) 상환불이행률(default rate)

개인이 상환한 금액의 현재가치가 대출받은 금액의 현재가치에 도

달하지 못할 경우에 상환불이행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 의 대출액

이 전부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 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    (5.7) 

  

식 (5.7)에서 는 제도 하에서 개인 의 학자금 대출액을 의미하고, 

는 현재가치로 표시된 개인 의 상환액을 의미한다. 그러면, 평균 상

환불이행률37)은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다.

 

    ⋯  ⋯  (5.8) 

3) 소요재원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동일한 ICL 제도 아래서는    즉, 모든 

36) 이 관계식은 상환액(m)이 소득(y)에 대하여 감소하지 않는다는(non- 

decreasing) 사실로부터 얻어진다.  

37) 과 는 최초 상환연령과 최종 상환연령을 의미하며, 이들 역시 제도 

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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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대출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또한, 대학 졸업자는 동일한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직 성별에 따라 소득흐름의 분포가 결

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 아래서 소요재원은 각 성별로 대상

자 수⨉평균 미상환액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인별 미상환액

()은    로 정의되므로, 평균 미상환액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   ⋯  ⋯  (5.9) 

나. 대안별 상환모형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진 ICL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관련된 여러 관심변수에 관한 측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득 

분포에 대한 정보로부터 얻어진다. 개인의 소득 분포가 주어져 있다면 

앞서 예시한 방식대로 각각의 관심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 결국 상환

모형에 대한 평가는 소득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관심변수에 대한 복잡한 계

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이는 앞서 정의한 주요 상환변수들이 

소득 분포에 대하여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소득 분포에 대한 정보는 통상

적인 방식에 따라 소득 분포에 대한 일치추정량 ⋅를 사용하기로 

한다.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계산을 하는 대신 아래에 설명된 

방식을 따르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것이다. 

• step 1: 주어진 과정에 따라 개인의 소득 분포를 추정한다.  

• step 2: ⋅로부터 대표적인 개인들의 소득흐름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 명의 개인들에 대한 연령별 소득흐름 
   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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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생성된 개인별 소득흐름의 표본을 이용하여 관심변수를 

측정한다. 예컨대 평균 미상환율은 주어진 소득표본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
  

 ⋯  
를 얻은 뒤, 이것의 평균치를 평균 미상환

   율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즉,      
 이다. 

관심변수의 분포를 구할 때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

한 접근방식은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ICL 제도 

를 변화시킬 때 관심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갖는다. 

2. 실증분석 

학자금 융자 상환액이 실현된 개인 소득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도

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상환액 추정을 위한 소득 분포의 추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축 및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절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확률과정을 추정할 것이다. 

가. 모형

개인 소득을 결정하는 확률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

되어야 한다. 첫째는, 민서(Mincer) 유형의 소득식이다. 경험적으로 소

득과 연령 사이에는 역U자형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즉, 소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나, 그 증가폭은 연령에 따라 감소

하는 관계가 관찰된다. 둘째로, 개인의 취업상태38) 결정 모형이다. 소

득은 개인이 취업한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므로 개인의 취업상태는 실

38) 취업상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비임금근로자가 존재하며 

재산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게는 양(+)의 소득이 발

생하는 상태를 의미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양(+)의 소득이 발생하는 상

태를 취업상태로 혼용해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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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기간별 취업 

및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반영하도록 할 것

이다. 즉, 전기의 취업상태에 따라 이번 기에 취업할 확률이 서로 상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도록 한다.  

개인 의 기 소득을 , 개인 의 기 특성변수를 라 하자. 한편 

는 개인 의 기의 취업상태에 대한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즉, 는 

개인 가 기에 취업이 된 경우 1,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

는다. 이제 대학 졸업자의 소득식이39)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을 따른다

고 가정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5.11) 

취업한 경우에만 양(+)의 소득이 실현된다는 관계를 이용해 소득식

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적을 수도 있다. 

    (5.11)

다음으로 취업상태 및 취업조건부 소득식에 대한 확률적 가정을 도

입하자. 우선 취업상태를 규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은 프로빗(probit)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가정 1 :      ′ 
    ′ 

39) 는 관측되는 소득이고  는 취업했다는 조건하에 관측되는 소

득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주어진 가정하에서 미취업인 경우 는 0, 

 는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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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2 :   ∼ 


가정 1, 2에 따르면 개인의 취업상태는 전기의 취업상태와 개인

의 특성변수에 의존한다. 예컨대, 이번 기에 취업할 조건부 확률

(  )은 전기에 취업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만일 전기에 미취업인 경우라면 그 확률은 ′
이고, 전기에 취업하였다면 이번 기에 역시 취업하고 있을 확률은 

′로 주어진다. 

따라서, 각 상태별 이행확률식에 대한 정보와 초기조건40)을 알면 

각 시점별로 취업하고 있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기

에 취업할 조건부 확률과 이번 기에 취업할 무조건부 확률은 아래의 

관계를 갖는다. 

   ′  ′   (5.12)

   

초기조건 즉, 최초 대상 연령에서의 취업확률을 알고 있다면 각 연

령별 취업확률이 축차적으로 구해진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자. 

최초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 이라고 가정하자. 각 연령  시점

에 고용될 확률을 , ′를 ,  ′를 라고 나

타내자. 또한, 초기조건으로    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자. 이들 가정

과 함께 앞에서 도출된 이행확률식 (5.12)를 사용하면 다음 기에 고용

될 확률은   이라는 사실을 얻는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음 다

음 기, 즉   기에 고용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    (5.13)

      

40) 여기서는 대학 졸업 연령의 취업확률을 0으로 가정한다는 초기조건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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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복하면 s기에 고용될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




  (5.14)

where  




    ≠,    or      

⋅⋅는 취업조건부 소득식을 의미하므로, 개인 가 받을 것으로 기

대되는 무조건부 소득은       이다. 만약 취업

상태 결정식과 소득식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면, 다시 말해 

를 통제한 이후에 와 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위에 나타난 소득은 

단순하게 취업할 확률과 취업 시에 기대되는 소득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5.15)

이러한 독립성 가정을 취업조건부 소득식 추정에 사용할 것이다. 소

득함수와 취업상태 결정함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

서 설명하기로 한다. 

나.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6~9차년도(2003~2006

년) 자료를 이용한다. 노동패널은 설문조사에 응한 개인에 대한 기본

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 및 소득 정보를 다년간에 걸쳐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유용한 자료이다. 6차년도 이후의 자료로 한

정한 것은 개인별 소득 정보가 6차년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이다41).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졸업자 중42) 2002~2005년에 적어도 1개

41) 6차년도 이후의 설문조사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조사 전년도의 세

전 소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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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소득이 보고된 2,485명의 개인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43). 이

들에 대한 표본통계량은 <표 V-2>에 요약되어 있다.

남성 여성

연령 (세)

2002 36.40 (9.29) 29.62 (7.70)

2003 36.40 (9.30) 29.57 (7.55)

2004 36.43 (9.21) 30.83 (7.48)

2005 37.08 (9.31) 30.85 (7.73)

세전 소득1) (만원)

2002 4,044 (6,369) 2,276 (1,996)

2003 3,707 (2,611) 2,313 (1,765)

2004 3,700 (2,479) 2,264 (1,702)

2005 3,760 (2,501) 2,272 (1,527)

주: 1) 세전 소득은 2009년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여 환산한 실질가치임44).

    1.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표 V-2> 표본통계량

사1     님께서는 작년(2005년)한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습니까?
(근로소득이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
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시는 동안 해당 사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여기서 제외됩니
다.) N09464

(1) 있었다.
(2) 없었다. → 사2로 가십시오.

사1-1 있었다면 작년(2005년) 한해 동안    님의 연간 총 근로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5년 세전 근로소득 : 연간 총소득    NO9465     만원

▪2005년 세후 근로소득 : 연간 총소득    NO9466     만원

42) 대학 졸업 이전의 소득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43)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일자리로부터 나오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의

미한다. 한편 연령, 학력 자료가 모순되는 소득 자료 역시 제외하였다.

44) 2009년 물가상승률은 1월부터 7월까지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을 이용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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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결정 

구체적인 추정을 위해 앞서 소개한 기술적 가정들을 사용한다. 가정 

1, 2와 함께 취업상태 결정식은 소득식과 독립적이라는 가정 3을 이용

할 것이다.  

• 가정 3 :  ⊥    

또한, 취업상태 결정식에 대한 설명변수로 연령, 연령의 제곱 등을 

특성변수로 통제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노동패널 6차년도에서 9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다만, 전기의 취업상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6차년도는 

생략한다. 취업상태 추정과정에서 기본적인 특성변수와 관련된 오류가 

없는 모든 대학 졸업자 중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분석대상을 한정하

였다. 상기한 방식에 의해 주어진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전기 취

업상태와 성별에 따라 구분한 다음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관심있는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표 V-3> 취업상태 결정모형 추정결과 

남성

(전기 취업=Yes)

남성

(전기 취업=No)

여성

(전기 취업=Yes)

여성

(전기 취업=No)

상수항
-3.5749***

(0.7290)

-0.7366

(0.8441)

-0.3278

(0.6874)

2.9244***

(0.5310)

연령
0.2751***

(0.0378)

0.0500

(0.0468)

0.0801**

(0.0402)

-0.1864***

(0.0312)

연령
2 -0.0033***

(0.0005)

-0.0009

(0.0006)

-0.0009

(0.0006)

0.0019***

(0.0004)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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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V-3>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가 의미하

는 연령별, 성별, 전기 취업상태에 따른 이번 기의 취업확률은 [그림 

V-1]과 같다. 특징적인 사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기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번 기에 여전히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전기에 취업하지 않은 개

인의 경우 이번 기에 취업할 확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 증가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성의 취업확률이 보

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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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성별 조건부 취업확률 

<표 V-3>에 보고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연령별, 성별 조건부 취업

상태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45). 앞 절에서 설명한 방식을 따라 

초기조건을 결합하여 연령별 취업상태의 프로파일을 계산해보자. 이를 

45) 앞서 도출한 취업확률이 전기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임에 비하

여, 여기서 도출하려는 확률은 일종의 무조건부 확률이다. 물론 후자 역

시 여전히 성과 연령이 통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

므로 이러한 해석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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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한다.   은 t-1세에 취업하고 있을 확

률,  는 t-1세에 취업했다는 조건하에 t세에 취업할 확률, 는 t-1

세에 취업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t세에 취업할 확률을 의미한다. 즉, 

식 (5.16)~(5.18)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5.16)

           (5.17)

           (5.18)

이때, 연령 t세에 취업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5.19)

또한, 연령 t세에서의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인 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               (5.20)

 

이제 남성은 만 25세, 여성은 만 23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는 초기조건을 도입하자. 즉,    남성    ,   
여성   을 가정한다. 

주어진 조건들과 이행확률로부터 남성과 여성의 연령-취업상태 프

로파일이 얻어진다. 남성은 20대 후반까지 취업확률이 점차 상승하여 

30세에서 50세까지 90% 이상의 취업확률을 유지하다가 50세 이후 취

업확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취업확률은 

28세까지 상승하나 이후부터, 특히 30대 이후 저하되는 경향이 관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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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 커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이다46). 이 결과는 추정식에 포

함된 연령의 효과가 2차항으로 제약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설명변수

에 추가적으로 다른 변수들, 예컨대 연령에 대한 고차항(higher-order 

term)을 포함하거나, 비모수적(nonparametric) 추정법을 사용하여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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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 성별 취업확률 

라. 취업조건부 소득 

소득식과 취업결정식이 적절한 조건하에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아래서 소득 정보가 관측되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득

식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능력 등의 

요인이 취업과 소득을 동시에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46)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노동패널의 대표성에 따른 취업률

의 과대추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보완을 필요로 한다. 다만, 25

세 이후 대졸학력 이상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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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험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소득과 연령은 다음의 관계를 따른다고 

하자. 

         
    (5.21)

  

여기서  는 개인 의 t년도 로그-실질 소득을,  는 개인 의 t년도 

연령을,  는 교란항을 나타낸다. 상정된 모형은 일반적으로 소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연령에 따라 체감하는 것으로 관

측된다는 민서(Mincer) 유형의 소득식을 따른다. 사전적으로    , 

   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노동시장 진

입 초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나 증가폭이 점

차 감소하므로 일정 연령 이후에는 오히려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이 감

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연령이 


세일 때 소득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소득식에는 경력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나, 일반적인 소득모형에서는 경력변수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  

  
 

   
 

    (5.22)  

여기서  는 개인 의 년도 경력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 를 정의할 때,      교육연수 이라는 관계식을 이

용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육연수가 동일한 개인을 분석하므로 

실제 경력은 연령의 선형함수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연령변수의 소득에 대한 효과는 경력에 대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47).



84

1) 단순회귀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패널구조를 무시하고 자료들을 풀링하여 단

순회귀(simple OLS) 방식으로 추정해보자. 앞 절에서 언급된 조건 외

에 2009년 가치로 환산된 세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자료만을 이용

한다. 분석에 포함된 자료 수는 남성 4,873명, 여성 2,464명이다.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V-4>에 요약되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 남성의 소득상승률은 약 18-0.4×%이다. 예컨대, 25세 남성의 소

득상승률은 8%이며, 30세 남성의 소득상승률은 6%이다. 여성의 경우

에는 연령 시점에 약 12-0.2×%의 소득상승률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25세에 연간 7% 소득이 상승하고, 30세에는 연간 6% 소득이 증가한

다는 의미이다. 이로부터 남성은 47.2세, 여성은 45.6세에 평균적으로 

소득이 최고치에 도달하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소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 

변수 남성 여성

상수항
4.1193***

( 0.1346)

5.1525***

(0.2285)

연령
0.1792***

(0.0066)

0.1187***

(0.0134)

연령
2 -0.0019***

(0.0001)

-0.0013***

(0.0002)


 0.3968 0.4837

주: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

<표 V-4> 소득식 단순회귀분석 추정결과 

47)  


 ,  


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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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분석

분석자료가 다기간에 걸친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을 이용하기 위해서 패널분석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교란항에 추가적

인 가정을 도입하자. 

• 가정 4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 4는 소득식에서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확률적 부분이 개인

별로 고유하며, 영구적인 교란항()과 자기회귀구조를 갖는 일시적인 

교란항()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는 개인

별로 고유하나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각 개인의 소득 순위

(ranking)를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준다. 예컨대, 개인 

에게 
가 실현되었고 이때 

가  퍼센타일(percentile)이라면 즉, 

 ≦ 
   를 만족한다면 사전적으로 예측한 특정 시점에서 개

인 의 소득순위는 -퍼센타일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
가 -0.105로 실현된 개인은 사회 전체적인 평균 소득의 약 

90% 수준을 일생동안 따르게 된다48). 그러나, 매 기간 실현되는 개인

별 소득 순위는 사전적으로 결정된 에 의해 주어지는 순위와 일치하

지 않는다. AR(1)을 따르는 교란항의 다른 부분 의 효과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 는 각 개인별, 시점별로 상이한 값으로 실현되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교란항      ⋯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되어 소득 동학(income dynamics)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 모형에서 개인별 상환 수준은 개인별 고정효과(fixed effect)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소득 분포가 고정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48) exp(-0.105)=0.9를 만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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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에서의 개인 소득은 평균      



 , 분산 




 








         





를 만족하는 로그 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사실

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주어진 패널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V-5>에 제시되어 있다. 패

널모형에서도 사전적으로 기대했던 연령과 소득 간의 관계가 확인되

었다. 즉, 초기에는 연령 상승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나, 그 폭이 

연령 상승에 따라 줄어들어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오히려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된 것이다. 최고 소득에 도달

하는 연령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각각 47.5세와 45.4세로 나타났다.

변수 남성 여성

상수항
3.6886***

(0.1887)

4.9538***

(0.0182)

연령
0.1995***

(0.0093)

0.1272***

(0.0182)

연령
2 -0.0021***

(0.0001)

-0.0014***

(0.0002)


 0.2319 0.2774


 0.1647 0.2050

 0.1717 0.2363

주: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

<표 V-5> 소득식 패널분석 추정결과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는 초기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나 연령

에 따른 임금상승률에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령 세의 임금상승률49)이 남성의 경우 19.95-0.42⨉%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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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12.72-0.28⨉%였다. 남성의 연령별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낮은 연령층에서는 남성집단이 보다 빠른 임금상승

을 경험하게 되며, 남녀집단의 임금이 상승하는 40대 후반까지는 계속

해서 소득격차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40대 후반부터는 남성의 임금

이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후에는 남녀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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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 취업조건부 연령별 소득 

본고에서 다루는 소득추정 모형은 취업결정식과 취업조건부 소득식

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 3에 의존한다는 한계점을 가짐에 

주의해야 한다. 소득은 노동시장에 참여한 근로자 혹은 사업자, 여기서

는    을 만족하는 집단에 대해서만 관측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

하지 않은 추정방식은 자칫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발생시

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택편의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취업상태를 결정하는 식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49) 

 로 표현된다. 

소득 (2009년 실질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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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크만(Heckman) 추정방식 혹은 최우추정법(MLE) 등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로부터 자유로운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도출된 취업결정식과 취업조건부 소득식에 대한 추정결과

를 결합하여 무조건부 연령별 소득 분포를 얻어보자. 가정 3으로부터 

관측되는 소득의 기대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

   ×       




  ×

(5.24)

이 식으로부터 무조건부 소득의 평균은 취업조건부 평균 소득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50). 취업조건부 소득  의 

분산을 
이라고 하자. 그러면, 무조건부 소득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
     

 (5.24)

간단한 연산을 거쳐 두 소득에 대한 분산값의 상대적 크기는 사전적

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값의 대소 관계는 
과 



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51). 

식 (5.23)에서 얻어진 무조건부 연령별 평균 소득 프로파일을 [그림 

V-3]의 취업조건부 연령-소득 프로파일과 비교해보면, 취업확률이 낮

을 때 두 프로파일 간에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노

동시장 진입 초기 또는 은퇴가 가까워 오는 50대 후반 이후의 연령 집

50) 취업확률이 1인 경우, 즉   일 때만 두 소득의 평균값이 같다. 

51) 
 

이면 무조건부 소득의 분산이 취업조건부 소득의 분산보다 크게 

된다.  



Ⅴ. 상환모형 및 실증분석 89

단 및 여성집단에서 그러한 경향이 관측된다. 남성의 경우 30대 이후

부터 50대 중반까지 약 9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확률이 유지

됨에 따라 연령과 소득 간의 전체적인 관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연령에서 낮은 취업확률이 관측됨으로 인해 전체

적인 곡률은 더욱 커지고 전체 평균은 이전의 약 90% 수준으로 감소

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취업확률이 점차 감소하여 연

령 증가에 따른 소득 상승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결과가 발생

한다. 그리하여, 여성의 무조건부 연령-소득 프로파일은 조건부 프로

파일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여

전히 역U자형 프로파일을 갖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38세까지

는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38세 이후부터 평균 소득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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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 무조건부 연령별 소득 

연령



VI. 시뮬레이션

1. 대안별 평가 

본장에서는 제V장에서 얻어진 소득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ICL 제

도의 상환 방식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

는 추정된 결과에 따라 개인별 소득흐름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 가

상적인 명의 연령별 소득, 예컨대 25세에서 60세까지의 소득을 생

성할 것이다52). 이를 위해 가정 1～4에 더하여 모든 개인의 는 

0이라는 추가적인 가정을 도입한다53). 그러면 이들 가정으로부터 

명의 각 시점별 교란항    
    ⋯을 생성해낼 수 

있다. 여기에 제V장에서 얻어진 모수의 추정값을 이용하면 모든 개인

들의 소득흐름  
    ⋯이 구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주어진 개인별 소득흐름을 ICL 제도에 적용하여 상환액을 도출한다. 

이렇게 구해진 개인별, 시점별 상환결과를 종합하면 상환율 등 상환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평가할 상환구조에 대한 모수 설정은 ICL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대안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다. 구

체적으로 아래에 기술한 두 가지 대안54)을 고려할 것이다. 여기에 추

52) N=10,000이다. 

53) 또는  ∼  



에서 생성해낼 수도 있다. 

54) 추가적인 대안도 검토하였으나, 분석상 최저생계비를 1,500만원으로 가

정함에 따라 대안 1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대안 3) 대출자의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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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액 처리방안, 학자금 대출규모 등의 변

화를 결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자금 대출규모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대출액의 상한으로 논의되었던 3,200만원과 4,000

만원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액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대출액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것이다55).   

  

(대안 1) 대출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인 경우 상환을 유예하

고, 100% 이상 200% 미만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며, 200% 이

상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 

(대안 2) 대출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인 경우 상환을 유예하

고, 100% 이상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2009년 기준 1,500만원으로 간주한다56). 매년 

최대 상환액은 2,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최종 상환연령은 55세라고 가

정할 것이다. 실질 이자율은 2%로 가정한다. 

    

가. 대안 1 

[그림 Ⅵ-1]은 대안 1에 따른 상환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

면 졸업 당시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남성의 경우 약 10%가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   

55)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액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학자금을 완전히 

상환한 후에도 배우자의 잔여 대출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학자금 상환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배우자 동시 상환에 따른 상환액 공

식, 즉 기본공제액과 상환율 등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56) 2009년 현재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32만원이며, 연간으로 환산할 

때 1,592만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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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에, 25%가 36세에, 50%가 41세에, 75%는 50세에 상환을 완료한

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자 중 약 18.9%는 55세까지 상

환을 완료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Ⅵ-2]에 제시

된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은 약 35세에 평균적으로 50%의 대출이 상

환되며, 약 41세에 75%의 대출이 상환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대출금 중 미상환액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5세까지 약 3,665

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1인당 4,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

진다고 가정할 때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335만원 가량의 손실을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Ⅵ-1] 남성의 분위별 상환실적(대안 1, 4,000만원)

<표 Ⅵ-1>은 55세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약 1,890명의 미상환액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상환자 중 50% 정도의 개인들

이 약 1,700만원 이상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진입 후 약 30여년 동안의 대출금 상환액이 2,300만원 

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연령을 55세 이후로 연장하여도 

상환율을 크게 높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Ⅵ-2]

는 이와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즉, 평균 누적상환액이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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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일정 연령 이후 점차 둔화되어 50세부터는 거의 

상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소득을 갖는 개인들은 비

교적 이른 연령에 상환을 마치는 반면, 높은 연령에도 여전히 상환을 

하고 있는 개인들은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이다57). 

[그림 Ⅵ-2] 남성의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대안 1, 4,000만원) 

미상환율1) 평균 표준편차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18.9% 1,768 1,086 326 815 1,696 2,655 3,320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4,0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표 Ⅵ-1> 남성의 미상환액 분포 요약통계량(대안 1 4,000만원)

(단위: 만원)

[그림 Ⅵ-1]로부터 학자금 대출액이 3,200만원으로 설정되는 경우

57) 일반적으로  세까지 상환을 마치지 못함가 연령 t에 대해 감소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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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그림 Ⅵ-1]과 <표 Ⅵ-2>

에 따르면 4,000만원 대출과 비교하여 각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이 약 

2~4세 정도 빨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상환액은 2,998만

원으로 전체 상환액 3,200만원의 93.7% 수준이다58).  

<표 Ⅵ-2> 남성의 학자금 상환 분포(대안 1, 3,200만원) 

미상환율1) 평균상환액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 (세)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14.2% 2,998만원 - 46 39 35 32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3,2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여성의 상환실적은 남성에 비하여 훨씬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졸업 

당시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면 37세까지 약 10%, 

51세까지 약 25%만이 상환을 완료하여, 미상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이 되는 연령인 55세 시점에는 단지 27.8%만이 상환을 마친다는 결과

가 얻어졌다. 더불어 약 5.5%의 여성은 55세까지 상환실적이 전혀 없

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58) 4,000만원 대출 시의 평균 상환액과 비교하여 평균 상환액이 감소한 것은 

상환액의 상한이 4,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줄어든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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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여성의 분위별 상환실적(대안 1, 4,000만원) 

평균적으로 55세까지 약 1,998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1인당 

4,000만원의 대출이 가정된 경우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2,002만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다. 남성의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 비율이 약 

8.4%인 데 비하여, 여성의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 비율은 약 50%로 상

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낮은 소득수준

과 낮은 취업률로 인한 결과이다. 

한편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대출자들의 미상환액 분포를 보면 3,500

만원 이상의 미상환액을 갖는 개인이 미상환자 중 약 36.6%, 전체 대

출자 중 약 26.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Ⅵ-1>에 나타난 

남성의 미상환액 분포와 비교해볼 때 여성의 미상환액이 더 높은 수준

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와 

같이 최종 상환연령을 높임으로써 상환을 이행하는 대출자의 비율 또

는 전체 대출금 대비 상환액의 비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 Ⅵ-3]과 [그림 Ⅵ-4]에 나타난 낮은 분위의 누적상환액

과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의 완만한 기울기가 이에 대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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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여성의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대안 1, 4,000만원)

미상환율1) 평균 표준편차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72.2% 2,772 1,127 975 1,986 3,120 3,775 3,977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4,0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표 Ⅵ-3> 여성의 미상환액 분포 요약통계량(대안 1, 4,000만원)

(단위: 만원)

학자금 대출액을 3,200만원으로 조정하면 상환을 마치지 못하는 개

인의 비율은 72.2%에서 67.4%로 감소한다. 동시에 각 분위별 상환 종

료 연령은 3~6세 정도 빨라지며, 대출 1건당 평균 미상환액은 2,002만

원에서 1,447만원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갖는다.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

의 비중으로 환산하면 약 45.3%로, 4,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와 비교

하여 약 4.7%p 낮아진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출금을 3,200만원

으로 낮추어도 상환 결과를 크게 개선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미취업 상태일 확률이 

높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낮은 소득을 갖는 여성들에게서 더 크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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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Ⅵ-4> 여성의 학자금 상환 분포(대안 1, 3,200만원) 

미상환율1) 평균 상환액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 (세)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67.4% 1,753만원 - - - 45 34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3,2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나. 대안 2

졸업 당시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남성집단을 고려할 때, 

대안 2에서는 약 10%가 33세에, 25%가 36세에, 50%가 41세에, 75%

는 48세에 상환을 완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약 16%는 55세까

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1과 비교하여 볼 때, 대안 2의 상환실적은 초기 연령에서는 거

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나 상환실적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일정한 연령 

이후에서의 감소폭은 오히려 작다는 특징을 갖는다59). 이러한 특징은 

59) 사전적으로 대안 1의 초기 상환실적이 더욱 우수할 것으로 예측된 것과

는 다른 결과이다. 대안 2에 비해 대안 1에서 더 많은 대출금을 반환하

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최저소득의 300%, 주어진 시뮬레이션에서는 

4,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그러므로, 두 대안 간 상환실적은 최저소득의 

300% 미만인 비율과 최저소득의 300% 이상인 비율에 의존할 것이다. 

연령별 소득구조의 특성상 초기 연령에서는 연간소득이 최저소득의 

300%에 미치치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고,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최저소득의 300%를 넘어서는 사람의 일

부분은 그 이전에 상환을 모두 마치게 되므로, 실제 상환의무를 완료하

지 못한 대출자에 대비하여 최저소득 300%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연

령에 따라 반드시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전적인 

기대와 다른 방향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설명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소득자들이 상환의무를 완료하지 못한 초기 연령에서 대안 1이 대안 

2보다 높은 상환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누진 상환율을 상승하거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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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와 [그림 Ⅵ-6]의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에서 대안 1이 

초기에는 대안 2보다 다소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나 상대적으로 큰 감

소폭으로 인하여 약 40세 이후에는 대안 2의 상환실적 곡선이 더 큰 

기울기를 갖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안 1과 대안 2가 갖는 

누진적 구조의 상대적인 크기가 두 대안의 차별적 결과를 설명한다. 

대안 2는 대안 1과 비교하여 일정 소득(1,500만원)을 넘는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상환율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누진적 구조가 

약하다. 이러한 상환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낮은 소득을 갖는 경우 대

안 1에 비해 상환액이 크며 반대로 높은 소득을 갖는 개인의 상환액은 

작아지게 된다60). 따라서, 대안 1 아래서 높은 소득을 갖는 개인들이 

대안 2에 비해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 채무자 집단에서 빨리 벗

어난다. 반면,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연령 증가 및 채무자 집단의 평균

적인 능력 수준이 변화하는 효과61)로 인하여 평균 급여가 감소하게 

되므로 대안 1은 대안 2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금을 회수하

게 된다.  

누적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34세에 평균적으로 50%의 대출이 

상환되며 38세에 75%의 대출이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기

준연령인 55세까지 약 3,730만원이 회수되므로, 평균적으로 1인당 

4,000만원의 대출이 가정된 경우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27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 2 아래서 4,000만

원 대출금에 대비한 미상환액의 비율은 약 6.8% 수준이다.  

 

상환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점을 낮춘다면 사전적으로 기대했던 방향의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60) 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개인의 상환액은 증

가한다. 

61) 상환미완료는 연령 t세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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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 남성의 분위별 상환실적(대안 2, 4,000만원) 

[그림 Ⅵ-6] 남성의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대안 2, 4,000만원) 

55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약 1,600명의 미상환

액 분포는 <표 Ⅵ-5>에 요약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적인 미상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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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80만원이다. 여기서 얻어진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를 

대안 1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각 분위별 미상환액이 조금 낮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높은 구간에 미상환액이 집

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안 1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상환율1) 평균 표준편차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16.0% 1,679 1,060 283 796 1,547 2,500 3,219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4,0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표 Ⅵ-5> 남성의 미상환액 분포 요약통계량(대안 2, 4,000만원)

(단위: 만원)

<표 Ⅵ-5>에 따르면 미상환액 분포의 25분위가 약 800만원 정도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액을 3,200만원으로 조정하면 

이전과 비교하여 미상환자의 비율은 16%에서 12%로 약 4%p 낮아지

고, 각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은 3세 정도 빨라지게 된다.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의 비율 역시 6.8%에서 4.9%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Ⅵ-6> 남성의 학자금 상환 분포(대안 2, 3,200만원) 

미상환율1) 평균 상환액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 (세)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12.0% 3,042만원 - 43 37 33 30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3,2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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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하에서 여성의 상환실적을 살펴보면, 졸업 당시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가정할 때 상환이 종료되는 55세까지 단지 

29.8%만이 상환을 마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7세까지 약 10%

가, 49세까지 약 25%가 상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약 

5.5%의 여성은 55세까지 상환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

에 따르면 55세까지 평균적으로 약 2,120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

므로, 1인당 4,000만원의 대출이 가정된 경우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1,880만원 가량의 손실을 본다고 할 수 있다. 즉, 약 47%의 대출금

이 상환되지 않는 셈이다.

[그림 Ⅵ-7] 여성의 분위별 상환실적(대안 2, 4,000만원)  

3,500만원 이상의 미상환액을 보유한 개인이 미상환자 중 약 32.7%, 

전체 대출자 중 약 2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안 1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미상환액 분포의 10분위수가 약 890만

원이므로, 대출금을 3,200만원으로 조정하여도 상환을 완료하는 비율

의 증가는 7%p 이하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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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여성의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대안 2, 4,000만원) 

실제로 학자금 대출액을 3,200만원으로 조정하여 행해진 시뮬레이

션 결과에 의하면, 학자금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대출자의 비율은 

64.0%로 4,000만원 대출 시에 비해 약 6.3%p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각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

은 3~5세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출금 감소에 따라 대

출 1건당 평균 미상환액도 1,880만원에서 1,346만원으로 줄어드는 효

과가 나타났다. 이를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 비중으로 환산하면 47.0%

에서 42.1%로 줄어든 수치이다.

  

미상환율1) 평균 표준편차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70.3% 2,680 1,147 893 1,821 2,981 3,693 3,973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4,0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표 Ⅵ-7> 여성의 미상환액 분포 요약통계량(대안 2, 4,000만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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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율1) 평균 상환액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 (세)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64.0% 1,854만원 - - - 44 34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1. 3,200만원 대출 가정하에서의 미상환 조건부 미상환액의 분포임.

<표 Ⅵ-8> 여성의 학자금 상환 분포(대안 2, 3,200만원)

다. 상환결과 요약 및 대안 평가  

남성의 연령별 누적상환액의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졸업 직후부터 

40세까지는 매년 평균 100~200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져 가파르게 증

가하나, 이후부터는 상환액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 대안 1과 

대안 2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소득이 높은 개인

들부터 상환을 마치게 됨에 따라,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개인들의 평

균 소득이 낮아져서 점차 상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한 연령을 지나게 되면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

도 이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상환액 납부 결정이 누진적 구조를 

따르는 대안 1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높은 

소득을 갖는 개인들의 상환은 대안 1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

고, 낮은 소득을 갖는 개인들의 상환은 오히려 대안 2에서 빠르게 이루

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연령별 임금 수준과 낮은 취업률로 인하여 

저조한 상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1과 대안 2 모두에서 

여성의 각 연령별 평균 누적상환액은 100만원 이하에 그치며,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얻어졌다. 이는 미취업을 고려한 여

성의 연령별 임금이 거의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학자금 상환을 끝내지 못한 개인들의 미상환액 분포를 보면 남녀 모

두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였으나,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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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남녀별 미상환액 분포는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각 구간별 빈도수는 미상환액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선형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각 구간별 

빈도수가 미상환액 증가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관계가 확인되었다. 

상환실적 관련 변수는 대안 선택보다는 대출규모 조정에 보다 민감

하게 반응하였다. 대출규모를 4,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변화시키

는 것이 상환 미이행자의 비율 및 미상환액의 상대적 규모를 축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출규모 축소

는 대안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의 분위별 상환 종료 연령을 3년 정도 

앞당기고, 여성의 경우 약 3~6년 빠르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상환율을 유지하는 비례적 상환구조와 

소득에 따라 상환율을 차등하는 누진적 상환구조를  갖는 대안은62) 

상환액과 상환기간이란 기준에서 서로 다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불이행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금 회수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의 상환율

을 증가시킬수록 미상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례적 상환구조가 미

상환율이란 기준에서 우월한 상환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에 높은 소득구간에 대해 높은 상환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구조는 높고 

소득계층에 대한 대출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기준 상환율을 유지하되 누진적 

구조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출금 상환액과 초기 대출

금 회수기간이란 상충 가능성이 있는 두 기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전적인 예측과는 다른 방향

62) 이때 누진적 상환구조라 함은 고정 상환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소득 

이하에서는 상환율을 낮추고(), 이 기준소득 이상에서는 상환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안 1은 대안 2의 이러한 변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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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누진적 구조를 갖는 대안 1과 비례적 구조를 갖는 대안 

2의 상환소요기간을 비교함에 있어서, 대안 2가 대안 1에 비해 비슷하

거나 오히려 우월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예컨대, 4,000만원 기준으로 

50%의 남성이 학자금 대출을 완료하는 시점은 두 대안 모두에서 15년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학자금 대출에서는 오히려 대안 

2가 더 우수한 상환실적을 보였다.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25%

의 여성이 학자금 대출을 완료하는 시점은 대안 1에서는 28년이 소요

되나 대안 2에서는 26년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얻어진 것이다. 

대출규모 미상환율1) 평균 미상환액 상환기간2)

남성

대안 1
3,200만원 14.2% 202만원 13년

4,000만원 18.9% 335만원 15년

대안 2
3,200만원 12.0% 158만원 13년

4,000만원 16.0% 270만원 15년

여성

대안 1
3,200만원 67.4% 1,450만원 22년

4,000만원 72.2% 2,002만원 28년

대안 2
3,200만원 64.0% 1,350만원 21년

4,000만원 70.3% 1,880만원 26년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2) 남성의 상환기간은 50분위가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여성의 경우 25분

위가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함.

<표 Ⅵ-9> 대안별 비교 

 

2. 확장분석

가. 여성의 대출 상환실적(최적 시나리오)

지금까지 살펴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파악되는 여성의 저조한 상

환실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취업률이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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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부담이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상승시킨다면 

여성의 상환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

하여 여성의 취업률이 상승할 때 상환실적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직접 

추정하는 대신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취업률과 같은 가상적인 상황

을 고려할 것이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상환결과는 여성집단에서 기대

할 수 있는 상환실적에 대한 일종의 최상의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다. 

대출규모 미상환율1) 평균 미상환액 상환기간2)

여성

대안 1
3,200만원 47.1% 880만원 30년

4,000만원 53.6% 1,282만원 -

대안 2
3,200만원 42.9% 763만원 26년

4,000만원 49.9% 1,133만원 33년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2) 여성의 50분위가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함.

<표 Ⅵ-10> 대안별 비교(최적 시나리오) 

구체적인 상환실적은 <표 Ⅵ-10>에 요약되어 있다. 이전 결과와 비

교하여 상환실적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상환율은 

64~70%에서 43~54%로 낮아졌으며,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 비율 역

시 42~47%에서 24~32%로 낮아졌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

성의 상환실적은 남성의 상환실적과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

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환실적 개선

의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성의 저조한 

상환실적은 낮은 취업률과 낮은 임금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며, 여성의 상환율 제고 문제는 이들 두 요인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만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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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 모형(단순회귀분석 결과 이용) 

가정된 소득 모형에서 개인별 상환실적 차이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고정효과에 기인한 결과이다. 고정효과가 낮은 값에서 실현된 

개인의 경우 연령별 소득 프로파일이 평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게 유

지되므로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고정효과와 상환율은 서로 비

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분석과정에서 모형의 단순화로 인해 연령 이외의 요인은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통제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 예컨대 직군, 업종 등의 효과

가 교란항으로 나타난다. 이 중 일부분은 고정효과로 흡수되어 고정효

과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고정효과의 과대추정이 상

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연령별 평균 소득의 크기에 의존한다. 

남성집단과 같이 연령별 평균 소득흐름을 따르는 가상적 개인이 상환

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가 커질수록 상환율이 커진다는 결과

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앞서 추정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이용

하여 상환실적을 재추정하기로 한다. 추가된 설명변수가 없다는 점에

서 교란항의 효과는 비슷하지만, 고정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확률적으

로 결정되는 교란항의 효과는 그 기간에만 한정된다. 그 결과 개인이 

받는 확률적 요인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평탄화(smoothing)되는 효과

를 갖는다. 

<표 Ⅵ-11>에 제시된 추정결과에 의하면 남성은 거의 모두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여성 역시 상환불이행률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50분위의 남성이 상환

을 완료하는 시점이 이전과 동일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기존 모형에

서 50분위의 상환완료 시점이 대략적으로 고정효과가 0인 개인이 상환

을 완료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 25분위 상

환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모형과 비교하여 2~3년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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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기록하였다.

대출규모 미상환율1) 평균 미상환액 상환기간2)

남성

대안 1
3,200만원 0.0% 0만원 13년

4,000만원 0.1% 0만원 15년

대안 2
3,200만원 0.0% 0만원 13년

4,000만원 0.1% 0만원 15년

여성

대안 1
3,200만원 48.0% 766만원 20년

4,000만원 60.3% 1,198만원 25년

대안 2
3,200만원 47.0% 722만원 20년

4,000만원 59.9% 1,150만원 25년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

    2) 남성의 상환기간은 50분위가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여성의 경우 25분

위가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함.

<표 Ⅵ-11> 대안별 비교(단순회귀분석 결과 이용)

다. 가족 내 상환

배우자의 미상환 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우는 제도의 효과에 

관해 고려해보자. 예컨대 남편이 자신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도 배우자의 잔여 대출금을 계속하여 상환하도록 제도

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배우자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단순하게 서로 독립적이란 가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해 앞서 이용한 패널 모형의 소득식에 따

라 두 배우자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남성과 여성 두 집단

에 대해 각각 1,000명의 소득을 생성한 후, 배우자의 소득이 독립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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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가정을 통해 모든 가능한 조합 10만개의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을 

따랐다. 추가적으로 배우자 간에 2살의 연령 차이를 두어 같은 시점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

자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개인

은 자신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잔여 대출금에 대해 상환

을 해야만 한다. 이때 가족 간 합산에 따른 대안별 기준소득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출규모 미상환율1) 평균 

미상환액

상환기간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대안 1
3,200만원 16.8% 371만원 - 25년 18년 13년 10년

4,000만원 22.9% 686만원 - 29년 21년 15년 11년

대안 2
3,200만원 14.5% 281만원 - 24년 17년 13년 10년

4,000만원 20.8% 562만원 - 28년 21년 15년 11년

주: 1) 미상환율은 전체 대출자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표 Ⅵ-12> 대안별 비교(가족 내 상환)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배우자 간에 공동으로 부담하게끔 제도

가 수정되는 경우 대출 1건당 미상환액의 비율은 약 8.8~17.2%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예측했던 바와 같이 남성집단과 여성

집단의 미상환율 사이에 위치하는 값이다. 배우자 간 상환의무가 공유

되는 제도 아래서의 상환실적 개선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

가 자신의 상환을 마친 이후에도 제1절에서 살펴보았던 제도에서와는 

달리 계속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학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얻어지는 상환실적 

개선의 정도는 배우자 소득 간의 상관관계에 의존한다. 이용된 가정과 

달리 배우자 간 소득이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 즉, 1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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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족 내 상환의무 부과에 따른 효과는 최소화될 것이다. 반대로 두 

배우자 간 소득이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면 상환실적 개

선폭은 최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3. 한계

지금까지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추정된 소득과정에 따라 생성된 자

료들을 기초로 하여 가상적인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실적에 대해 시

뮬레이션을 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환율이 고정된 비례적 상

환구조와 상환율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적 상환구조의 상환실적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장에서 얻어진 결과를 

개별 대안의 상환실적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로 이해하는 데 있어

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질적으로 소득식 추정 모형에서 사용된 

통계적 가정에 의존한다. 본 연구는 취업결정식과 취업조건부 소득식

이 조건부 독립이라는 가정을 이용하였다. 주어진 가정 아래서는 소득

을 결정하는 2개의 확률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소득식의 

모수에 대한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e)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 

추정방식에 따른 소득과정의 묘사는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는다. 하지

만, 취업변수와 소득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본고에서 얻은 

추정량은 불일치성(inconsistency)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생성된 소득

자료에 의존한 시뮬레이션은 잘못된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변수로 

취급하고 있으나, 개인의 학자금 대출 역시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산물

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의 도입 혹은 주어진 대출제도의 변화에 따라 개

인별 대출 여부 및 그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개인의 대출규모는 개인의 소득과정 또는 취업과정에서의 개

인별 고정효과와 관련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대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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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개인의 능력변수, 예컨대  등과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정보

의 비대칭성하에서 낮은 가 실현될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 

소득연동 학자금 융자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미상환 위험에 따라 학자

금 대출을 선택하지 않거나, 작은 규모의 대출액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연동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개인들이 대출규모를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설이 성립한다면 제Ⅵ장에서 얻어진 미상

환율 및 미상환액 규모는 과소추정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비슷한 이

유에서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미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

다. 소득연동 제도는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진 개인들의 학자금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대학교육 수학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제도의 구조로 인해 2년제와 4년제 대학생

에 대한 대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들의 취업률 및 소득 

수준이 서로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상환결과 역시 달라질 것이 명확하

다. 따라서, 차후 보다 엄밀한 연구를 통해 대학 유형에 따른 상환결과

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소득과정 또는 취업과정에서의 시점별 효과(time effect) 등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경제성장 혹은 다양

한 경제 내외적 요인들의 효과로 인해 개인별 소득과정이 일시적 혹은 

항구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환실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성장의 효과로 연령별 임금 수준이 상승

하거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 수

준이 남성에 근접하게 되면 상환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VII. 요약 및 정책방향 제안

1. 분석결과 요약

제Ⅵ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대출액의 조정이 주요 상환변수와 

관련하여 두 대안 간의 선택에 비해 보다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미상환율 및 대출 1건당 미상환액 비

율이란 관점에서 두 대안을 비교할 때 단일 상환율을 갖는 대안 2가 

누진 상환율의 대안 1보다 다소 개선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소득에 연계하여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액이 결정

되는 제도하에서 미상환은 대부분 낮은 소득을 갖는 계층에서 발생되

므로 낮은 소득구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환율을 부과하는 방

식이 학자금 대출 회수와 관련하여 보다 우월한 결과를 가짐은 직관적

으로 명확하다. 누진적 상환구조는 높은 소득구간에 대하여 높은 상환

율을 적용함에 따라 대출에 대한 초기 자금회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누진적 상환구조는 고소득층에 대한 대출금 상

환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상환을 늦춰 상환기간 분포

의 이산성을 증가시킨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누진 상환율과 단일 상환율 간의 비교에서 주의할 점은 일부 주요한 

상환결과가 학자금 대출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두 대

안은 서로 유사한 상환결과를 가져오거나 대안 2가 대안 1에 비해 우

월한 상환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효과는 서로 상이할 것이므로, 누진 상환율 및 단일 상환율 적용에 따

른 상환결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00



Ⅶ. 요약 및 정책방향 제안 113

만원 대출 시 남성집단의 상환 미완료자 비율은 대안 1에서 14.2%, 대

안 2에서 12.0%로 나타났다. 대출규모 대비 미상환액 비율을 살펴보면 

대안 1과 대안 2에서 각각 6.3%와 4.9% 수준이다. 4,000만원 대출을 

가정한 경우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는 비율은 대안 1과 대안 2에서 

18.9%와 16.0%로 3,200만원 대출 시와 비교해 약 4%p 이상 상승하였

다.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의 비율 역시 4,000만원 대출 시에는 8.4%와 

6.8%로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가 얻어졌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차

이가 존재하지만,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대출규모 간, 대

안 간 비교결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남녀 간 상환실적을 비교하면 여성집단이 남성집단과 달리 상당히 

높은 미상환율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컨대 3,200만원 대출을 

가정한 경우 남성은 평균적으로 158만~202만원을 미상환하는 데 비

해, 여성은 평균적으로 약 1,350만~1,450만원을 미상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높은 상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과 높은 취

업률에 기인한 것이다. 남성은 취업 초기부터 40세 초반까지 연평균 

100만~200만원의 상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동일한 기간 중 여성의 

연평균 상환액은 미취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하에 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성집단의 저조한 상환실적은 낮은 취업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

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여성 취업률이 남성

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해도 미상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40%를 

상회하고, 대출 1건당 평균 미상환금액은 약 760만~880만원으로 남성

에 비해 여전히 높다. 이 사실은 학자금 상환부담이 여성들에게 취업

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현재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환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란 사실을 시사

해준다. 

상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

다. 첫째는 가족 내 상환이다. 본고에서는 자신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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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도 미상환된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가족 내 상환을 적용하

면 3,2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가정할 경우 대안 1과 대안 2는 각각 

16.8%와 14.5%의 미상환율을 보이며, 대출 1건당 평균 미상환액은 

371만원, 2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별로 각자 부담하는 기

존 방식과 비교하여 가족 내 상환 방식이 상당한 정도로 상환결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방안은 상환이 종료되는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평균 누적상환액이 초기

에는 빠르게 증가하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환액의 증가 속도가 점

차 감소하여 완만하게 증가하는 성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

득이 높은 개인들부터 상환을 마치게 됨에 따라, 이후에 남는 개인들

은 낮은 고정효과가 실현되어 낮은 소득수준을 경험하는 계층들로 구

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상환기간의 연장을 통해 주요 상

환변수를 크게 개선하기는 곤란하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한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소득식과 취업결정식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

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이용에 관한 결정 역시 대학진학 여부 등에 따

라 영향을 받는 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가족 내 상환을 분석할 때 배우자 간 소득 역시 서로 독립적이라

는 가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Ⅵ장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대안 간 비교, 상환기간 연

장, 남녀집단 간 비교 등을 통해 제시된 정성적인 측면에 주된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결언   

현행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하는 조건하에 한국장학재단이 

9조원의 재단채를 발행하여 초기년도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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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안정적인 재원확

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 

시행 초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정된 이후 점

진적으로 적용대상을 전체 계층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및 자산에 따른 지원 차별화는 대학(원) 재학기간 

중 무상 지원금액으로 조정하되, 학자금 상환조건이나 이자율에 차등

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시행초기에는 사업 대상자를 

제한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 운영과 관련된 경험을 축적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얻어진 여러 쟁점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업확대 시 요구되는 재원 추정 및 재원확보 방

안을 마련한 후에 점차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출된 학자금의 안정적인 상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

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에 연동되는 상환구조의 성격상 상환 관

련 업무는 국세청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필요가 있다. 또한 미상환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없

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

한 대안이 필요하다.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상환 책임을 공

동으로 부여하고, 해외이주 시에는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 및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내렸으나, 상환결과가 

얻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인 분석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차

후 ICL 제도의 운영에 따라 얻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논의

되었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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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모형 연구

이영․전병힐

본고는 새로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살펴본

다. 이미 유사한 방식의 소득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한 구성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

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 아래서의 상환 모수 및 주요한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누진적 

상환 모수 2가지 방식의 상환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여성의 상환율 제고가 중요

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보

수적인 운영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방안에

서 제기되었던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재원 확보 

및 상환율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아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A Study on Income Contingent Loan 
Repayment and Related Issues

Young Lee and Byung-hill Jun

This study investigates issues on newly introduced income- 

contingent loan(ICL) system.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s, 

elements essential to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ICL system are 

sought. Some controversial issues in managing ICL system are 

discussed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se issues are provided 

based on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and previous researches. 

Numerical simulation is also conducted to evaluate the current 

repayment schedule and an alternative repayment schem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mproving repayment rate most 

important in successfully sustaining ICL system. In this regard, a 

decision on treatment of full time housewives' loan is ver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t the early stage the 

eligibility for ICL should be limited and a further expansion should be 

suspended until answers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are prepared 

at a satisfac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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